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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복지선진국인 미국이나,독일,스웨덴에서는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 자

녀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부터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보호하고 교육하는 애

프터스쿨프로그램(afterschool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방과 후 학교’,‘방과 후 탁아’,‘방과 후 아동교실’,‘방과 후 보육’,‘어린이

공부방’,‘아동공부방’등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근본 내용은 같

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현대사회는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의 진행으로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

의 집중현상을 초래하면서 전통적인 가족구조에서 핵가족화,이혼증가 및

한 부모가구 증가,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정의 증가,맞벌이부부 증가

와 같은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아동에 대한 삶의 질이 크게 위협받고 있

는 실정이다.영유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의 대상이었던 아동의

방과 후 보육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영유아에 한정되었던 보육서비스

를 아동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짧은데 방과 후 맞벌이

부모보다 먼저 집에 돌아와 열쇠를 통해 문을 열고 들어와 간식들을 찾아

먹으며 부모님의 귀가를 기다리거나,또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학원수

업에 참가하는 등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이들은 ‘열쇠아동(latchkey

child)'이라 불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1990년대 초반 초등학생의 자기보호 실태는 24～33%정도로

추산되었으며,2000년대 초반 연구결과인 취업주부의 자녀 중 35～40%가

방과 후 부모의 보호 없이 3～7시간을 혼자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고(박윤

주,2003:10),2004년 전국보육․교육 실태조사(2005)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방과 후 70%가 사설학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초등학생의 학원이용은 저학년의 비율보다는 고학년의 비율이 상대적으

로 높은데,이는 교육적인 측면에 의한 필요성과 많은 맞벌이가구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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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맡길 곳으로 이용한 요인에 의한 것이다.이처럼 보육기능이 취약한

맞벌이 가정이나 한 부모 가정 및 저 소득층의 자녀들의 방과 후 부적절한

영상시청이나,컴퓨터의 사용,사고 및 유해환경에 대한 노출 등은 아동들

의 건전한 육성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 사회적 보호망을 갖추어야 한

다.

우리나라의 첫 아동보육정책은 김영삼 정부시절 자문기구인 세계화추진

위원회에서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10대 중점 추진과제」중 단기과제로 초

등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의 자녀양육지원을 위해 ‘방과 후 아동지도 제도’

도입을 채택하였다.이후 1991년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시행규칙을 개정

(1996년 1월)1)하였고,저 출산․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우리사회의

파급효과를 우려 2006년 7월 저 출산․고령화 대책으로 「새로마지플랜

2010」2)을 마련한다.

이러한 방과 후 보육정책은 아동들의 방과 후 시간을 안전하게 보호하

고,학령기아동의 발달특성에 따른 신체,인지 및 정서발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이들의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며,

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데 일익을 담당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방과 후 아동보육프로그램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

후 학교」보육교실,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영유아보육시설(어린이집),사회복지관,공부방 등 여러 기관

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뉘고,재정지원별로는 국고보조시설과 민간보육시설

로 나뉘어 방과 후 보육이 실시되고 있다.

이처럼 통합적인 관련법과 주관부처 없는 정책의 시행은 체계적이지 못

하고,중복적으로 일관성이 부족하여 수혜자에게 선택의 혼란을 줄 수 있

다.다양한 부처와 기관에서 방과 후 아동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문

제가 되지 않으나 모두 요보호아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비스가 중복

1)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입소대상은 영유아를 원칙으로 하였으나,개정을 통해 필요한 경우

보건사회부 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중앙보육위원회 또는 지방보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소대상연령을 만12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영유아’의 정의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이

다,

2) 새로마지플랜은 향후 방과 후 보육의 수혜 율을 2010년 67%,2020년 72%,2030년 75%까지 증가시

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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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서비스 프로그램 간에 유사성을 띠어,차별화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2007).

초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방과 후 학교」의 경우 학교에서 보육시

설로의 이동문제를 해결하고,방과 후 비는 교실을 이용하여 경제적이 이

득과 부모들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방과 후 보육교실로

사용은 개방에 따른 사고의 책임의 소재 및 교사들의 업무과중에 대한 부

정적인 요소와 사회 전반의 이해부족 및 보육프로그램의 미비한 운영 등의

단점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방과 후 아동보육에 필요한 지식을 기반으로 2006년 이후 확

대되고 있는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시설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각 부처

에서 정책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이 아동복지차원에서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정착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이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 후 학교,여성가족부의 보육시

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영유아보육시설

(어린이집),사회복지관,공부방 등으로 이들 기관에서 제공하는 방과 후

아동보육서비스에는 모두 초등학생의 연령을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의 범

위에 포함하고자 한다.

방과 후 학교는 방과 후 교육활동,방과 후 교실,방과 후 프로그램,방과

후 보육,방과 후 지도,방과 후 서비스,방과 후 아동보호,방과 후 아동양육

지원 등의 여러 가지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방과

후 학교’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는 양적확대는 물론 질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제를 안고 있으며,3개의 부처가 중복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어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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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되어 있는 기관의 목적과 배경 등을 살펴보고,우리나라의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의 실태와 정책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연구의 방법

본 논문의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문헌연구를 통해 본연구의 기초자료를 수집한다.우리나라의 초등학

교 방과 후 학교정책에 대한 정부의 각종 통계자료와 간행물,방과 후 보육

관련 문헌,연구보고서,학술논문,인터넷자료 등을 활용하여 운영 실태를 파

악하고,이러한 탐색과 본인의 오랜 방과 후 보육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정책과 관련한 연구수준을 결정한다.

둘째,실증연구로서 Gilbert와 Specht의 분석틀을 사용하여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정책의 대상영역과 지원방법영역,재원의 마련영역,전달체계영역으

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실증적인 데이터는 보건복지부,교육과학기술부,여

성가족부,통계청 등에서 발간한 통계분석자료와 사회복지기관의 통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연구가 이루어 졌다.

본 연구의 구성은 제1장 서론에서 연구의 목적을 찾고,범위와 방법을 제

시하였으며,제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방과 후 학교의 개념,목적,필요

성,방과 후 학교의 법적근거,선행연구의 고찰 및 정책평가 준거모형을 구

성하였다.제3장 외국의 방과 후 학교운영에서는 복지선진국들의 방과 후 학

교 프로그램운영 및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제4장 초등학

교 방과 후 학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는 Gilbert와 Specht의 분석틀

을 사용하여 할당영역,급여영역,재정영역,전달체계영역으로 구분하여 정책

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제5장 결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정책의 단일화 법안의 마련과 보건복지부의 전담,다양한 프로

그램과 우수한 교사의 양성,지역사회의 연계성 강화,보편적 서비스의 제공,

충분한 예산의 마련 등의 대안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초등학교 방

과 후 학교정책 및 제도의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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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방과 후 학교

방과 후 학교는 현대사회에서 문제로 제기되는 저 출산 및 맞벌이부부의

증가,한 부모 가족과 같은 가족형태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아동

보육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장기종합전략인 국가정책과제(비전2030)의 하

나로 준비되었다.

1.방과 후 학교의 개념

방과 후 교실은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을 대상으로 보육기능을 강화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방과 후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2006년 이후 방과 후 학교는 방과 후 교

실,특기적성교실,수준별 보충학습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방과 후 학교란 정규교육과정 이후의 시간에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층의

자녀에게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보호

공간을 마련하여 보호하고,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한다.가정과

학교에서 필요로 하여 요구하는 보호와 교육의 미비점을 보완,아동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도하게 된다.

방과 후 학교는 학교의 정규수업 이외에 이루어지는 모든 프로그램으로

보는 광의의 개념과 방과 후 보호를 받아야하는 학령기의 아동3)을 허가받은

정규기관에서 돌보는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광의의 개념에서 방과 후 학교는 반드시 기관이나 시설에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자율적․통제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들이 모두 방과 후 교실의 유형에 포함된다.이는 사회

복지관,종교기관,국공립 및 민간보육시설,지역사회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

서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방과 후 학교는 기능적 관점에서 복지적 관점과 교육적 관점,지역사회관

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유금숙,2007:15).복지적 관점에서 보호를 요하는

3) 학령기아동:초등학교1학년부터 졸업하는 12세까지를 말하며,아동기 또는 학동기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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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기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약화된 가족의 아동보육기능의 역할을 수

행한다.교육적 관점에서 학교교육과 사교육에 의한 아동발달의 저해환경을

제거하여 모든 발달영역에서의 조화로운 발달을 지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 사회적 관점에서 학령기의 아동에게 지역사회의 유대감,공동체의식 등

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통한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하는 것이다.

2.방과 후 학교의 목적

일차적인 목적은 학령기의 아동들 중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방과

후 위험하고,위해한 환경에서 보호하는 것으로 학교와 가정생활에서 긍정적

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차적인

목적은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기능으로 아동의 특기와 적성,욕구를 충족시키

는 활동으로 아동의 정서적,사회적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방과 후 부모의 적절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학령기의 아동들

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며,교육서비스를 제공

한다.

둘째,초등학교 생활의 안정을 위한 교육 및 환경 등을 제공한다.

셋째,방과 후 특기적성에 맞는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삶과 미래를

제공한다.

넷째,맞벌이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어 안심하고,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섯째,정서적 발달을 통하여 바른 인성을 갖춘 인간으로 육성함에

이바지 한다.

여섯째,사교육비를 경감하고,교육격차를 해소하여 학교 서열화를

막는다.

3.방과 후 학교의 필요성



- 7 -

외환위기 이후 심화되고 있는 사회양극화와 이로 인한 가족해체,여성의

사회참여의 증가,한 부모가정의 증가 등은 전통가족에서 핵가족화로 가족구

조의 변화를 가져왔으며,이로써 현대가정에서 자녀의 양육에 커다란 구멍이

발생하게 된다.또한 방과 후 한두 개의 학원을 마치고,집에 돌아와 부모가

돌아올 때까지 혼자 시간을 보내야 하는 자기보호아동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이러한 현대가정의 보육문제를 사회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취학 전

영유아보육프로그램과 학령기 아동의 방과 후 교실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학령기 아동의 방과 후 가스 및 전기 등의 안전사고에 노출이 되고,

강도와 성폭력 등에 무방비상태로 놓여있으며,컴퓨터게임중독과 같은 환경

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들을 보호할 방안이 요구된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오전수업만하기 때문에 오후시간은 사각에

노여 부모의 보호와 지도가 절실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부모와의 대화부족 및 애정결핍에 의한 정서적 불안이나 건강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하며,학교생활과 같은 사회적 적응력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정상숙,2008:9).

학령기는 인간의 생을 통해서 볼 때 인성의 기초,생활습관 및 학습습관이

형성되며,신체적,지적,정서적,사회적으로 성장․발달하는 중요한 시기이

다.정서발달은 인간성장 발달의 원천이고,정서적 경험은 아동의 성격발달

에 영향을 주며,사회성발달에 있어서도 아동들이 또래문화를 경험하는 시기

이므로 부모의 효과적인 지도가 반드시 필요한 시기가 된다.

이와 같은 학령기의 특성과 함께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4.방과 후 학교의 운영

1)교육과학기술부(방과 후 학교)

방과 후 학교는 1996년 교육개혁위원회에서 교육개혁 안으로 특기적성교

육 등의 방과 후 교육활동을 제안하여 지금의 방과 후 학교 체계가 이루어

졌다.참여정부시절 ‘사교육비 경감의 대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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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과 후 교실,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에서는 특기적성교육,고등학교

에서는 방과 후 수준별 보충학습을 운영하여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소외계층의 집중적인 지원과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을 통하여 복지

를 실현하고,다양한 교육수요를 학교 내로 흡수하여 사교육비를 절감하며,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평생학습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방과 후 학교는 계층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방과 후 학교에서 양질

의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받게 하는데 비전을 가진다.

2006년부터 시범운영이후 운영되고 있는 방과 후 바우처(Voucher)제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의 자녀들에게 방과 후 프로그램을 자유

롭게 수강할 수 있는 무료쿠폰을 지급하여,원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수강

함으로써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뤄져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있다.그러나 2007년부터 본격 시행되었음에도 도시와 농․어촌과 같은 지역

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운영되지 않는 곳도 있다4).

<표 2-1>방과 후 학교의 목표

비  전 정책 목표

학교 교육기능의 보완
특기, 적성, 교과프로그램 및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프
로그램운영

사교육비의 경감
보육 등 질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으로 학교 밖 사
교육 수요를 학교 안으로 흡수

교육복지의 실현
농, 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

학교의 지역사회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운영, 지자체, 대학 등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 활용

출처:교육과학기술부(2007),‘방과 후 학교 운영계획’,p.2.

2000년대 들어 저 출산․고령화현상이 현대사회의 문제로 대두되자 저 출

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06년 7월 ‘새로마지플랜2010’을 확정하여 정부는 새로

마지플랜에 의해 방과 후 학교를 2010년까지 전체학교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이는 방과 후 학교의 운영과 이용을 개방형으로 전환하여 프로그램의

4) 씨앤비뉴스, 정치(201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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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개선하고,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참여율을 2006년 41%에서

2010년에는 65%로 확대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과 후 학교의 장점은 학교수업종료

후 다른 시설로의 이동이 발생되지 않아 안전사고 등의 위험으로 안전하고,

방과 후 빈 교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부모의 신뢰도가 높다는 장점을 가진다.장시간 학교에 머물게 되는 단조

로움 아동들의 학습에 권태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과 서로 다른 가정상황에

맞게 귀가시간을 맞출 수 없다는 점,초등학교 교사의 업무과중에 대한 부정

적인 태도 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실시되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예․체능과 특기

적성에 맞는 취미활동 중심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컴퓨터와 음악,미술,과학,

영어,체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2)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보육시설의 방과 후 교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16조 ⑪항에

규정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그림 2-1>지역아동센터 전국현황

출처:지역아동정보센터,http://www.icareinfo.info/

지역아동센터의 모태가 되는 ‘공부방’은 1985년 빈곤지역을 중심으로 시작

된 자원봉사실천 영역으로 정부가 아닌 민간에 의해 시작되었다.이후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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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를 통해 결식아동의 급식지원과 공부방의 양적 확산이 이뤄졌다.

2003년 12월 아동복지법의 재개정으로 공부방은 지역아동센터로 통합되어

민간에서 제도권으로 진입하게 된다.

지역사회 내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법인,민간

단체 및 개인 등이 운영하고,전국에 ′09년 기준으로 3,474개의 시설이 운

영되며,전국에서 97,926명의 아동이 이용 중이다.5)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약 80% 정도가 초등학생이며,청소년의 이용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보육시설의 방과 후 교실은 방과 후 아동지도 시설 및 어린이집 내 방과

후 시설과 복지관 내 방과 후 교실 등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위주로

운영되며,저소득층 및 한 부모 가정 자녀,맞벌이부부 자녀를 우선 대상으

로 한다.가정과 같이 편안하고 쾌적한 시설․설비로 리모델링된 시설에서

실시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방과 후 아동지도 기관들은 미비한 재정적 지원,단순한 프로

그램,전문 인력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초등학교 방과 후 교

실과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이중고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보육시설(어린이집)이 방과 후 아동에 대한 보육을 할 수 있는 것은 영유

아보육법 제27조(보육시설 이용대상)에 근거한다.보육시설의 이용대상은 보

육이 필요한 영유아에 한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필요한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만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육시설의 방과 후 교실은 학습지도,인성교육,특기교육 등으로 이루어

지며,운영시간은 6시간을 원칙으로 한다.아동의 귀가시간에 따라 신축적으

로 운영가능하나 보육서비스 제공은 4시간 이상이어야 하며,지역에 따라 오

전과 오후에 각각 방과 후 보육을 실시해야 한다.방학기간 중에는 종일제로

운영도 가능하다.보육시설의 방과 후 교실은 취학 전부터 이용한 곳으로 친

숙한 환경으로 적응의 어려움을 덜고,아동 중심적 교육철학으로 아동 주도

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5) 지역아동정보센터조사자료(2009년 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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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여성가족부(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기

반으로 청소년들의 방과 후 활동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청소

년들의 욕구를 충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학교와 가정에서 체험하지

못한 다양한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2005년 9월부터 46개의 아카

데미를 시범운영을 시작하여 현재 171개 청소년시설에서 방과 후 아카데미

가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나,2008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보건복지부로 통합되어,보건복

지부에서 운영되었으나 2010년 3월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출범하면서 여성

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에서 운영을 담당하게 되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저소득․맞벌이․한 부모가정의 방과 후 나

홀로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에 대한 학습능력을 배양하고,체험활동과 급

식,상담 등의 종합적인 학습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

는데 사업목적을 둔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 후 학교와 차별화 되는 점은 초등학교 고학년인 4

학년 이상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과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으로 청소년

과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방과 후 아카데미의 운영유형은 수련시설 중심형과 지역사회 연계형으로

구분하며,국가의 예산지원 형태에 의해 일반형(유료),지원형(무료),혼합형

(유료+무료 혼합)으로 연중 운영(주 6일 운영,토요일은 체험학습,일요일 휴

무)하고 있다.

<표 2-2>의 일반형은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중점대상으로 보다 질적 수

준이 높은 과정을 운영하는 유형이다.전원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운영하

고,참가자의 효율적인 모집을 위해 과정의 질적 수준 향상이 필수조건으로

1개 반 모집 기준단위를 20명으로 제한하며,수익자 부담 외 일반강사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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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를 일정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표 2-2>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유형

구  분
초등(4~6학년) 중등(1~2학년)

일반형 지원형 혼합형 일반형 지원형 혼합형

수련시설(A형) A-1형 A-2형 A-3형 A-4형 A-5형 A-6형

지역사회(B형) B-1형 B-2형 B-3형 B-4형 B-5형 B-6형

출처:국가청소년위원회(2007),청소년 백서.

지원형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이나 부모의 실직․파산 등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을 중점대상으로 하는 유형으로 청소년 비행노출․예방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전액무료이며,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협의회에서

대상자선발과 확인 절차를 통해 심의 확정한다.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많은

지역,교육복지투자우선 지역 등은 우선고려대상이 된다.

혼합형은 유료참가 청소년과 무료참가 청소년이 혼합되어 운영되는 것으

로 혼합형 내의 유료참가 청소년의 비율을 50% 수준으로 하고 있다.

<표 2-3>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의 표준 운영프로그램을 살펴보면,기

본공통과정,전문선택과정,체험학습과정,생활지원 등을 중심으로 운영기관

별로 지역적 특성과 참여 학생의 욕구를 반영하는 다양한 청소년 활동프로

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또한 청소년 및 학부모와의 상담을 통한 다각적인 접

근을 시도하고,아동이 학교수업을 마친 후부터 귀가하는 시가까지 발생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교육과학기술

부의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 등 타 부처 간의 유사성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이에 대한 차별화된 방과 후 아카데미프로그램의 특성을 살릴 수 있어야 하

겠다.또한 도심을 벗어난 지역의 강사확보에 어려움이 따라 전문선택과정이

형식적으로 실시되는 예가 발생되고 있다.방과 후 아카데미의 질적 수준 향

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강사확보를 통한 전문선택과정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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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도하고,전문 인력양성에 힘을 써야 한다.

<표 2-3>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표준 운영프로그램

구 분
기본공통

과목

전문선택과정
체험학습 생활지원

영 역 예 시(안)

초등

학교

숙제, 

자기주도 

학습

보충심화

학습

문화, 예술 서예, 피아노

주말

체험

학습

급식

건강관리

상담

생활일정관리

부모간담회

가족캠프

부모교육

스포츠 수영, 인라인 등

과학, 탐구 로봇, 컴퓨터 등

세계, 시민 언어, 문화이해 등

지역, 사회 리더십, 웅변 등

중

학

교

숙제, 

자기주도 

학습

보충심화

학습

문화, 예술 밴드, 댄스 등

주말

체험

학습

급식

건강관리

상담

생활일정관리

부모간담회

가족캠프

부모교육

스포츠 수영, 암벽등반 등

과학, 탐구 컴퓨터, 환경 등

세계, 시민 언어, 여행 등

지역, 사회 리더십, 사회봉사 등

출처: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http://www.youthacademy.or.kr/.

제2절 방과 후 학교의 법적근거

방과 후 학교의 법적 근거는 헌법,아동복지법,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청소년 기본법,여성발전기본법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1.헌법(憲法)

우리나라 헌법 제2장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를 가지며,행복을 추구할 권리 가진다.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헌

법3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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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아동도 모든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또한 헌법 34조 ④항에서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⑤항에서 ‘신

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의하면 아동도 국민으로 인간다운생활을 영위하고,건전하게 양육

될 권리가 있으며,사회와 국가로부터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아동복지법(兒童福祉法)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로 1961년 12월 ‘아동복리

법’으로 제정 공포되었으나,1981년 4월 ‘아동복지법’으로 개칭되었다.아동복

지법은 제1조에서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안전하게 자라나도

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그 목적을 분명히 나타

내고 있다.

또한 제3조 ①과 ②항에서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연령,종교,사

회적 신분,재산,장애유무,출생지역,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자라야하며,아동은 완전하고,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부모와 사회의

공동책임을 강조하고 있다.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로 제2

조 ①항에서 정의하고 있다.

3.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RC)6)

아동권리협약은 유엔총회에서 1989년 11월에 채택되어,1990년 9월에 발효

되었으며,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적용되었다.아동복지법과 같이 아동의

정의는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으로 정의하며,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아동의 의견존중,생존과 발달,차별금지의 원칙에 따라 아동의 권리를

6) TheConventionontheRightsofthe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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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시민․정치적 권리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

고 있다.

이 협약은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보호와 도움을 제공하여 아동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사회,가정이 모두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으

로 자국의 아동뿐 아니라 자국 내의 모든 외국아동까지 포함한다.또한 아동

을 보는 시각을 ‘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세웠다는데 의의를 둔다.

4.청소년기본법(靑少年基本法)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1년 12월 제정한 법이다.

이 법의 제3조 ①항에서는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규정하고

있어 아동의 18세 미만의 자와 중복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②항 ‘청소년의

육성’,③항 ‘청소년의 활동’,④항 ‘청소년의 복지’,⑤항 ‘청소년의 보호’에 관

한 정의가 이뤄지고 있다.

청소년의 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복지를 증진하며,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의미한다.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청소년 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

을 말한다.청소년 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장소․행위

등의 유해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

한다.

5.여성발전기본법(女性發展基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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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5년 12월 제정한 법이다.

이 법의 제23조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병행 ②항에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명시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 후 아동의 보호와 건강한

생활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여성의 발전과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의 가사의 짐

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책무를 부과하

고 있다.

6.영유아보육법(嬰 幼兒保育法)

영유아보육법은 보호자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영․유아의 보호․교육에

관하여 1991년 1월 규정한 법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모든 국

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여 그 중요성을 부

각시키고 있다.

이 법은 보호자는 있으나 보호자의 근로,질병과 같은 기타사정에 의하여

보호가 어려운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

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시설 이용대상은 제27조에서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며,필요한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만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이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방학 중,학교시작

전에 보호와 지도를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제3절 선행연구 및 분석틀

1.선행연구

1995년 방과 후 교육활동으로 시작하여 2006년 이후 시행된 방과 후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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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아동보호에 대한 연구로 방과 후 보육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방과 후 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의 참여 인식과 지역아

동센터,기존의 특기․적성개발프로그램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수준에 머

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방과 후 학교의 개념과 목적에 관한 연구는 김재인(2000)과 서영숙(2006)

이 방과 후 학교의 개념과 목적에 관련하여 방과 후 교육에 대한 기능에 한

정할 것인지 보육에 대한 개념까지 포함할 것인지에 의해 그 성격이 달라진

다고 설명하고 있다.방과 후 학교의 개념과 목적에 대한 문제는 방과 후 학

교의 대상,방과 후 학교의 운영계획,프로그램선정 등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박선숙(1999)은 방과 후 아동보육프로그

램은 학습프로그램보다는 보육프로그램으로 취학 전 아동에서 학령기 아동

으로 대상을 달리하여 구분하고,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는 교육과 보호,보육의 개념으로 정의한다.

방과 후 학교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는 류방란(2004)과 정상숙(2008)의 연

구가 있다.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보육에 대한 가치에 관한

연구로 맞벌이 가정의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위하여 방과 후 학교의 필요성

이 충분하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김명숙․정영숙(2005)의 방과 후 자기보호 상태에 있는 초등학생과 성인의

보호 상태에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기보호 상

태에 놓인 아동의 경우 성인보호아동보다 학교생활에서의 주도성이 부족하

고,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또한 자기보호아동에 대한 여

러 상황이 개인차를 보인다는 점으로 성별과 더 낮은 연령,자기보호의 기간

및 자기보호가 시작된 초반에는 더 많은 불안과 적응장애가 많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

방과 후 학교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는 이수민(2007)초등학교 방과 후 학

교 운영의 활성화 방안연구는 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체계적인 방과

후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법의 제정(개정)이 필요하다 결론 내리고

있다.정정순(1999)의 방과 후 아동지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는

프로그램의 다양화,교사의 자질,방과 후 프로그램 기관과 학부모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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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보완에 관하여 기술한다.

양민환(2009)의 방과 후 아동보육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의 영유아의 보육 및 교육비 중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32%로 스웨덴

의 88%,프랑스의 73%,독일의 91%와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

고,보육교사에 대한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결론내리고 있다.엄

현경(2007)의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교실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에서는 교사측면에서 고용안정을 위한 정규직화와 국가자격증제도의 도입에

의한 정부의 재원지원으로 처우를 개선하여야 하고,교육과정측면에서 체계

적인 교육과정의 확립이 필요하며,교육부내에 방과 후 전담부서의 설치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외에도 초등학교는 방과 후 학교의 대상아동에게 친근한 장소로 전문적

인 교사로부터 보호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점과 이동이 없어 안전하다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교사들의 업무증가와 학교 시설의 개방에

따른 문제 및 장시간 학교에서 생활에 의한 학습능률의 저하에 관한 연구결

과가 있다.

2.정책평가 준거모형

본 연구의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정책에 대한 평가는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정책의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객관적인지를 확

인해 주고,보다 효과적인 새로운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여 안전

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이들의 보육문제와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고자 한다.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분석 틀을 제시한 학자는 여러 사람이 있고,학

자들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HowardJ.Karger& David

Stoesz는 정책분석가는 주관적 가치를 수용하고,객관적인 기준에 기초한 분

석을 해야 하며,고려할 요인으로 ① 정책의 역사적 배경 ② 정책을 필요로

한 문제 ③ 정책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그리고 체계적인 정책분석을

위한 요소로 ① 정책목표 ② 정책의 실현가능성 ③ 효과성 ④ 능률성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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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있다.

CharlesS.Prigmore& CharlesR.Atherton는 사회복지정책평가의 준거

틀로서 크게 네 가지 부분의 13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첫째,문화적 가

치와 관련하여 고려할 요인은 ① 고려하는 정책이 현재의 방식과 일치 혹은

양립하는가?② 그 정책은 평등과 사회정의에 기여하는가?③ 그 정책은 사

회사업 가치와 일관성이 있는가?④ 그 정책은 사회의 다른 중요한 가치와

일치하는가?

둘째,영향과 의사결정의 영역으로서 ① 그 정책은 정치적으로 수용가능성

이 있는가?② 그 정책은 합법적인가?③ 그 정책은 관련되는 이해집단들을

만족시키는가?

셋째,지식에 관한 고려사항으로서 ① 그 정책은 과학적으로 올바른가?②

그 정책은 합리적인가?

넷째,비용과 수익에 관한 영역으로 ① 그 정책은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성

이 있고,경제적인 면에서 다른 어떤 대안보다 나은가?② 그 정책은 현실성

이 있는가?③ 그 정책은 효율적인가?④ 그 정책은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

할 가능성이 있는가?이다.

NeilGilbert& HarrySpect의 정책평가 분석틀은 어떠한 급여를 누구에

게,어떻게 전달하며,재원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일련의 선택으로 간

주하고,이들의 선택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고 있다.

Gilbert& Spect의 분석의 틀은 사회적 급여의 제공과 관련하여 4가지 차원

의 질문으로 되어 있다.

4가지 차원의 질문은 ① 사회적 할당(SocialAllocation)의 기반은 무엇인

가?② 사회적 대책(SocialProvision)의 형태로 어떤 급여를 제공할 것인가?

③ 재원(Finance)의 조달방법은 무엇인가? ④ 사회적 급여의 전달체계

(DeliverySystem)로 구분된다.

즉,① 사회적 할당의 기반은 누가 혜택을 받는가?로 이해할 수 있다.누

구에게 급여를 제공할 것인가?하는 점은 수혜자의 자격요건의 규정하는 문

제와 관련이 된다.② 사회적 대책은 어떤 것인지와 관련이 있다.사회적 대

책은 급여와 같은 현금이나 현물로 구분되지만 더 다양한 영역에서 제공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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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기 때문이다.③ 사회적 급여의 마련과 관련이 있다.④ 사회적 급여의

전달을 위한 체계와 관련이 있다.이는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

가의 질문으로 요약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Gilbert& Spect의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을 사용하여 초등

학교 방과 후 학교정책을 평가 및 분석하고자 한다.Gilbert& Spect의 사회

복지정책의 분석틀은 사회복지정책의 과정에 대한 체계성을 가지고 있어 정

책을 용이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다른 모형들의 준거

틀은 평가하기 모호한 규범적인 준거에 많이 치우쳐 있고,제도와 정책의 평

가에 한정되어 있으나,Gilbert& Spect의 분석틀은 평가가 용이한 할당,급

여,재정,전달의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분석적,규범적 준거에 의한 평가

가 모두 가능하며,정책의 평가뿐 아니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림 2-2>Gilbert와 Specht선택의 차원

가치(Values) 대안(Alternatives)

이론(Theories)

전달(Delivery)

재정(Finance)

대책(Provision)

할당(Allocation)

출처:N.Gilbert& H..Specht,"DimensionsofSocialWelfarePolicy,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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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외국의 방과 후 학교운영

우리나라에서도 방과 후 학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

는 시점에서 우리보다 오랜 역사를 가진 선진외국의 방과 후 학교운영 현황

과 프로그램을 살펴보고,우리나라의 방과 후 학교운영의 방향을 찾고자 독

일,스웨덴,미국,일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독일

독일의 보육의 역사는 19세기 산업혁명으로 여성노동이 증가하고,대신 자

녀를 보육해 줄 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840년 프뢰벨(FriedrichFroebe

l)7)이 최초의 보육시설을 설립하면서 시작되었다.2차 세계대전 후 동독은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노동에 참여하는 사회주의 이념에서 보육제도가 급속

히 발전하게 된다.

1990년 통일독일 후 청소년보호법이 공포되면서 동․서독의 통합된 보육

법이 마련되었으나,동․서독의 보육현황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서독

에서도 여성의 사회참여활동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요구에 부응하는 보

육시설의 수는 부족한 실정이다.동독은 많은 사람들이 서독으로 이주하여

인구와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보육시설의 수가 줄었으나 보육시설의 수와 서

비스제공 시간은 여전히 서독보다 충분한 상황이다.

독일의 보육시설은 3세 미만을 보육하는 탁아소(Krippen),3～6세 영유아

를 보육하는 유치원(Kindergarten),6～12세의 취학아동을 위한 방과 후 전

담프로그램인 호르트(Hort)로 구분된다.최근에는 모든 연령의 영유아를 함

께 보육하는 통합아동보육기관(Kindertageseinrichtung)이 증가하고 있다.

1871년에 호르트(Kinderhort)라고 불리는 최초의 방과 후 아동지도 프로그

램인 ‘해바라기’가 도시지역의 영세가정의 소년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세

번,하루에 2～3시간씩 목공일이나 정원 일을 배우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

7) Froebel은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영유아의 창조력 개발을 위한 이상적인 장난감과 작업재료

인 은물을 개발하였고,그의 철학은 100년 이상 독일의 보육정책에 많은 영항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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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러한 활동은 무미건조한 학교생활에 지친 아동들에게 자극과 활기를

주어 급속하게 확산되어 1913년에는 독일의 256개 지역에서 1,245개의 호르

트(Kinderhort)가 세워졌고,81,241명의 아동들이 호르트를 이용하게 되었다

(박현숙,2007:31).

호르트(Kinderhorte):일반 유치원에 관하여 전술된 약정 이외에도 호르트를 위해

다음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① 놀이방 이외에도 부수적으로 조용하게 집중할 수 있는 방(독서실,숙제실)

이 필요하다.방의 넓이는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놀이방이나 거실과

연결해서 독립적인 작업실이나 조립실이 필수적이다.

② 아동들의 조리실습을 위해 잘 설비된 부엌이 필요하다.

③ 성별에 따라 분리된 위생시설이 있어야 한다.

④ 호르트와 유치원이 같이 있다면,호르트를 위한 독립적인 출입구가

요구된다.

⑤ 옥외 놀이터 이외에도 아동들의 정원실습을 위해 정원이 있어야 한

다.

위의 규정은 아동 스스로의 활동을 위하여 작업실,부엌 등을 요구하고,

아동들의 연령에 적합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정원을 요구한다(김재인,2004:

97).

1920년부터 1932년까지의 기간은 호르트교육의 개화기로 학령기의 아동보

호라는 취지에서 모든 의무교육 연령층 아동들의 복지를 포괄하는 다양한

호르트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아동복지를 위한 모든 노력의 결실은 1922년

‘청소년 복지를 위한 제국법’이 제정 된다8).이 법은 모든 독일 아동의 육체

적,정신적,공동체적으로 유용한 존재가 되기 위한 교육권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되고,수업시간 이외의 시간까지도 포함하여 학령기 아동들의 복지를 위

한 제도와 준비 작업이 명시되어 있다.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는 1979년 유아교육 및 방과 후 교육을 위한

8) ReichsgesetzfürJugendwohlfahrt,1922):청소년 복지를 위한 제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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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연구소를 설립하여 오늘날 독일에서 가장 모범적인 호르트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이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운영해온 독일에서도 편부모의 증

가,맞벌이 부부의 증가,외동아동의 증가와 같은 급격한 변화에 의한 수요

를 감당하기에 부족하여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호르트(Kinderhort)는 초등학교 1～4학년의 아동들이 방과 후에 이용하는

시설로 점심제공,숙제와 놀이지도 등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는

취학아동이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저녁까지 가정과 같은 보육서비스

를 제공하는 보호시설로 주로 맞벌이 가정과 한 부모가정의 자녀들이 대상

이 된다.

이른 시간에 출근하는 부모를 위해 아침7시에 개원하는 호르트는 등교 전

보육도 실시하고,신학기에는 호르트교사가 14일 동안 아동과 함께 등․하교

를 같이하면서 이야기도 나누어 서로 간의 신뢰도 쌓게 되며,학교적응을 돕

게 된다.

아동들이 오전에 학교에 있는 동안 호르트교사는 하루일과의 계획 및 준

비,학부모 면담,가정통신문 작성,정보수집 등을 하고,점심시간에 학교에서

돌아온 아동들은 점심식사 후 학교의 과제를 해결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개별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다.과제를 마치면 귀가 시간인 18시까지 원하는

그룹에 참여하여 여가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호르트(Kinderhort)는 다음과 같은 의도에서 교육적인 활동들이 계획된다

(박현숙,2007:34).

① 아동들은 호르트 내부에서 기쁨을 느껴야 한다.그들은 그 곳에 그

들을 돌보고,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② 호르트는 오후에 집에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어느 정도 보충해야

한다.그래서 어린 아동들을 위해서는 가족적인 형태를 제공해야 한다.

③ 아동들은 평온함과 안전함을 느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조화로

운 분위기를 창출해야 한다.

④ 아동들은 ‘대 연극’을 공연할 필요 없이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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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

⑤ 아동들은 이완될 수 있어야 한다.즉 놀 시간과 여가가 충분해야

한다.

⑥ 아동들은 집단에 소속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교사와 좋

은 관계를 가져야 한다.그들은 교사를 파트너로 보아야 하며,그렇지

못하면 서로 불안을 느낀다.

호르트(Kinderhort)의 약관을 살펴보면 독일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의

성격을 알 수 있다.그 약관은 다음과 같다(박현숙,2007:35).

① 하나의 취학아동의 집은 1개 내지 2개의 그룹으로 구성되고,1개의

그룹은 20명의 아동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아동들은 가능하면 모두 다 같은 초등학교에 다녀야 한다.

③ 각 그룹 당 2명의 사회교육 인력이 배치된다.

④ 취학아동의 집의 개방시간은 7:00부터 18:00까지로 확정한다.

⑤ 공적인 휴일을 제외하고 방학기간에도 취학아동의 집은 개방한다.

⑥ 취학아동의 집의 각 그룹 당 1개의 방이 오로지 이 목적으로만 주

어진다.

⑦ 각 방은 아동들의 필요에 따라 개조된다.(예,영역별 분리)

⑧ 학교의 다른 방들은 취학아동의 집과 공동으로 사용한다.

⑨ 취학아동의 집은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주의 GTK(아동보호에 관한

법령)9)을 토대로 한다(여성가족부,2007:14-22).

GTK(아동보호에 관한 법령)는 14세까지 즉,학령기 아동까지를 포함하고

있으며,규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재인,2004:98-100).

제1조 개념정의

아동들을 위한 주간보호기관(Tageseinrichtungen fürKinder)이란,

유치원,호르트,그리고 하루 중 일부나 하루 전체를 아동을 위해 종사

하는 그 밖의 기관들을 말한다.(......)호르트는 만 14세까지의 학령기

9) GTK:GesetzüberTageseinrichtungenfürKinder):주간아동보호기관에 관한 법령(노드라인-팔렌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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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을 위한 주간보호기관이다.초등학교 내에 있는 호르트는 초등

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을 위한 ‘취학아동의 집(Schulkinder-Haus)’이라

칭한다.호르트는 학교법의 의미에서는 학교가 아니라 ‘취학아동의 집’

형태에 속한다.

제3조 호르트의 임무

① 호르트는 독자적인 교육임무를 가진 사회교육기관이다.아동

들을 위한 삶의 공간으로서 호르트는 연령에 적합한 방식으로

아동의 자주성이 성장하도록 지지해야 하고,또,인도와 단결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호르트는 학교생활만으로는 부족한 아동의

사회적․정서적 요구,여가에의 관심 내지 필요 등을 참작해야

한다.호르트는 학교와 긴밀하게 공동으로 작용해야 한다.

② ‘취학아동의 집’을 갖고 있는 초등학교에서는 호르트와 초등학

교의 교육임무가 잘 조화된 교육적 개념 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③ 아동이 다양한 사회적 행동양식,상황,문제들을 경험하게 하

고,아동 개개인이 그룹 내부에서 자기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경

험할 기회를 주고,반려의식이 있고,폭력이 없으며,동등하게 함

께 하는 것을,특히 성차별 없이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

는 것이 호르트나 ‘취학아동의 집’의 과제이다.장애아동의 통합

은 특히 촉구되어야 한다.장애아동과 비 장애아동들은 공동생활

의 내면적 과제와 긍정적인 작용 가능성을 인정해야 하고,연령

에 적합한 민주적 행동양식을 연습할 수 있어야 한다.다른 문화

와 다른 세계에 대해서도 이해력을 발달시켜야 하고,관대함이

장려되어야 한다.

제6조 부모위원회

① 부모위원회는 부모들 중 최소한 2명으로 구성된다.호르트의

각 그룹의 부모들은 그룹 당 위원 1명과 부위원 1명을 선출한다.

그룹이 하나밖에 없는 호르트는 2명의 위원과 2명의 부위원을

선출한다.부모위원회는 1년에 최소한 3번 개최된다.

제7조 주간아동보호기관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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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표와 호르트내의 교사진들은 부모위원회와 함께 주간아동

보호기관 위원회를 구성한다.이 위원회는 교육활동을 위한 원칙

을 협의하고,필요한 공간적,물질적,인적장비를 위해 노력하고,

아동의 호르트 입원기준을 일치시켜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

다.(......)위원회는 1년에 최소한 3번 개최되고,아동의 학교교사

들이 초대 손님으로 참석할 수 있다.

제8조 호르트 업무에의 아동들의 참여

① 아동들은 호르트일상의 형태에 있어서,자신들의 연령과 필요

에 적합하게 같이 논의한다.그들은 그들 중에서 1명의 대변인과

각 그룹을 위한 대리인을 1명씩 선출한다.

② 아동들은 호르트 직원들 중에서 1명의 신임인을 선출할 수

있다.신임인은 부모위원회,기관위원회에서 아동들의 이익을 위

해서 발언한다.

제9조 개원시간

② 개원시간은 부모위원회에서 대표가 참석한 이후에 대표에 의

해서,그리고 ‘취학아동의 집’을 위해서는 학교회의에의 참석이후

에 확정된다.대표는 신청아동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공공청소

년원조기관의 대표에게 확정된 개원시간을 알려야 한다.원칙에

서 벗어난 시간은 부모위원회에서 거론되고,지역사정에 따라 다

른 개원시간을 요구할 수도 있다.공공청소년원조기관의 지역대

표와 부모위원회와 함께 서로 협의하여 개원시간을 논의한다.

제19조 개방시간

② 호르트의 개방시간은 원칙적으로 7시간에 달한다.

③ 개방시간은 원칙적으로 아동 개개인의 보호시간을 넘는다.몇

명의 아동만 출석한 경우에는 전체인력의 출석이 필요하지는 않

다.

제2절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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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은 스칸디나비아반도 동남부에 위치한 세계제일의 복지제도를 운영

하고 있는 나라로 2008년에 실시된 OECD10대 보육기준 정책평가에서 유일

하게 10점 만점을 받은 복지선진국이다.스웨덴의 아동복지제도는 보육제도

가 비교적 선진화된 서구의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진보한 나라로 인정받고

있다.자녀의 양육은 부모의 몫으로 여겨졌으나 산업화로 인한 부모의 보호

를 받지 못하는 아동이 증가하자 스웨덴정부는 17세기 이후 사회적 대책으

로 빈민고아들을 위한 고아원을 설립하여 보호하였고,18세기에 구빈법을 제

정하여 15세 미만의 아동은 구빈의 대상으로 간주 이때부터 아동들은 사회

의 짐이라는 인식에서 미래의 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

다(청소년백서,2009:33-35).

1854년 최초의 탁아소가 설립되었으며,1930년대 중반에는 저렴한 비용으

로 빈민층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전국적인 탁아소가 확대운영 된다.여성

의 사회참여를 높이고,자녀의 양육비를 절감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과 출

산장려를 위한 대책이 강구되었다.1960년에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복지시

설의 확충과 더불어 스웨덴의 현재와 같은 보육제도가 마련되었다.

1960년대는 스웨덴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는 시기로 여성의 사회참여

가 급증하자 부족한 보육시설과 기존시설의 미비가 명확해져,1968년 어린이

센터에 대한 왕립위원회(전국보육위원회:NationalCommission on Child

Care)가 설립되어 공공보육의 욕구와 목적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the

Pre-School)가 마련된다.1973년 ‘취학 전 교육법(Pre-schoolAct)'제정 때

보고서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였고,1996년 교육부가 유아교육과 보호를 전

담함으로써 학교체제와 아동보호의 통합을 마련하였다.

1975년 유아학교법(NationalPre-schoolAct)에서는 아동보육에 있어서 지

방정부의 임무를 분명하게 규정하였다.그 규정은 ① 공적보육의 체계적 확

대 ② 계획은 공적문서로 보고하기 ③ 모든 6세 아동에게 최소 525시간 보

육서비스 제공 ④ 특수아도 우선적 입소 ⑤ 도입부터 모든 6세 아동에게 실

시로 되어 있다.아동교육과 보육에 관한 국가적 수준에서의 목표설정을 하

였으며,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김재인,20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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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질적 보육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다.

② 아동을 자극하고 발달을 도모하는 보육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동에게 좋은 삶의 조건을 제공하고,부모와 기관과의 협조관계를 원

활하게 한다.

③ 교육 및 보육의 대상은 모든 아동이며,특수아동에게 우선권이 있다.

④ 부모가 가정과 직장(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언제 어디

서라도 보육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⑤ 지방정부는 보육 및 교육기관에 공적기금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⑥ 보육수요가 충족될 때까지 지방정부는 아동보육시스템의 확대를 위

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1985년 스웨덴의 국회에서는 정부가 1991년까지 1.5～6세의 모든 아동은

부모가 일을 하거나 학업을 하는 동안 공적 아동보육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제안을 동의하였다.그러나 1990년대 들어 아동보육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비용의 증가로 정부의 부담이 늘고,각 기관마다 대기자가 늘

어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1995년 1월 교육과 보육에 대한 의무조항을 보다

분명하게 하는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었다.새로운 법안에는 1～12세의 아동

으로 확대되었다(김재인,2004:52).

<그림 3-1>스웨덴의 보육행정체계

스웨덴

보육행정

의 회 보건사회부 건강 및 복지위원회

보육의 목적, 확대
재정에 관한 법령제정

보육관련 전담부서
유아학교, 다른 

형태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감독

289개 지방자치단체

보육에 서비스 확대
프로그램의 개발

구체적인 활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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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과 <그림 3-2>를 살펴보면 스웨덴의 의회는 보육에 관한 목

적,확대 및 재정에 관한 법령제정을 담당하고,실질적인 보육담당부서는 보

건사회부(MinistryofHealthandSocialAffair)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건강 및 복지위원회(NationalBoardofHealthandWelfare)는 유아학교에

운영지침을 제공하고,유아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술의 발달을 돕고,보육의

질과 내용을 감독한다.최근에 와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보육

의 감독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이관되는 추세로 보육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은 289개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2>스웨덴의 아동보육

아 동 보 육

유아학교 활동 학령기 아동보육

개방형

유아학교
유아학교 가정 보육 레저타임센터

개방형

레저타임활동

출처:김재인(2004),“외국의 방과후 아동보육제도 연구”,p.58.

<표 3-1>을 살펴보면 공공보육시설은 취학 전 아동을 위한 탁아소의 개

념으로 편부모와 맞벌이부모를 위한 보육시설로 부모의 사정에 따라 종일제

와 시간제로 운영되고 있으며,야간보육도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유아원

은 우리나라의 유치원의 성격과 유사한 모습이다.시간제와 개방유아원으로

구분하여 시간제의 경우 방학과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3시간씩 오전과 오후

로 나뉘어 운영되고,개방유아원은 수시로 이용할 수 있다.

가정보육시설은 지방정부에서 탁아모를 고용하여 1명의 탁아모가 3가족의

자녀를 자신의 집에서 보호하는 보육형태로 공공보육시설과 놀이센터가 증

가하면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놀이센터는 우리나라의 방과 후 학교의

형태로 최근 지방정부에서는 놀이센터와 학교를 통합하여 학교교살들과 놀

이지도교사가 서로 협력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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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스웨덴의 보육시설 유형

유 형 대 상 운영시간 운 영 내 용

공공보육시설
취학 전 

아동
6-7세까지

종일제
시간제

취학 전 아동을 위한 탁아소
대부분 지방정부에서 운영
편부모/ 맞벌이부부에 우선권
야간보육가능

유아원
Pre-School

시간제

취학 전
아동

하루3시간
방학/ 

공휴일제외

가정에서 아동을 보육하는 부모를 
위한 지원
오전반/ 오후반

개방
1주일에
1일-5일

수시로 이용가능 부모나 보모와 
참석
하루에 몇 시간만 운영가능

가정보육시설
Family Day Care

취학 전
아동

종일제

보육자가 자신의 집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보육시설
지방정부가 탁아모를 고용하는 형
태

놀이센터
Leisure Time 

Center

초등학생
7~12세

학교 수업
전/후

학교휴일

학교수업 전/후, 휴일에 운영
아침/간식제공, 부모는 월 단위 
수업료를 지불
지방정부에서 놀이센터를 학교와 
통합하는 추세

레저클럽
Leisure Club

초등학생
고학년
9~12세

학교 수업
전/후

학교휴일

고학년을 대상으로 친구들과 다양
한 레저를 체험
놀이센터보다 저렴한 회비

민간보육시설
Private Care

보육이 
필요한 
아동

학교 수업
전/후

학교휴일

종교단체 및 비영리단체에서 운영
하는 시설과 부모협동체에서 운영
하는 시설

레저클럽은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고,놀이센터보다 저렴하게 이

용할 수 있으며,지방정부는 놀이센터나 레저클럽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위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놀이장소를 제공하고 있다.민간보육시설은 종

교단체와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과 부모협동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으며,두 시설모두 지방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고 운영되고 있다.공

공의 시설보다는 운영에 대한 규제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스웨덴의 방과

후 아동보육은 교육법(EducationAct)에 근거한다.이를 표로 구성하면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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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스웨덴의 교육법:유아교육과 학령기 아동을 위한 복지

조항 내  용

제1조
․지방정부의 학령기 아동을 위한 보육제공의 의무
․학령기 아동보육의 대상: 학교에 다니는 12세까지의 아동

제2조
․학령기 아동보육 운영의 형태: 레저센터, 개방형레저센터, 가정보육, 유
아학교

제3조

․학령기 아동보육의 목적: 학교보완, 의미 있는 여가생활제공, 아동발달
지원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훈련과 경험을 지닌 교사가 운영
․혼합연령반, 적절한 집단크기 유지해야 하고, 개별 아동의 욕구를 충족
시켜야 한다.

제4조
․병원 및 기타 다른 기관에서의 보육 시 레저센터에서 제공되는 것과 같
은 수준의 보육기회의 보장

제5조
․학령기 아동보육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지방정부가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의회 결정에 따라 수행이 가능

제6조
․학령기 아동보육은 부모가 일 혹은 학업을 하거나 아동의 요구에 따라 
제공

제7조
․지방정부는 보호자가 학령기 아동보육이 필요하면, 지체 없이 제공할 
의무가 있음 ․보호자의 요구 반영된 보육형태로 제공해야 

제8조 ․보육기관은 아동의 집이나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제공해야 

제9조
․특수아동을 위한 보육기회 제공
․복지프로그램을 통해 보육서비스 필요 아동을 확인해야 하며, 부모에게 
활동의 내용과 목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제10조 ․보육비용: 합당한 비용, 지방정부가 정한 비용 초과 불가능

제12조 ․지방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는 부서는 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해야 

제13조
․회사, 단체, 재단 혹은 개인이 상업적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지방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활동 내용도 감독 받아야 함

제14조 ․허가는 질적 수준 및 안전성에 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제15조
․허가를 얻어 기관을 운영할시 지방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함
․감독에 필요한 관련 서류 볼 수 있어야 함

제16조
․활동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지방정부는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폐쇄조치 가능

제17조 ․지방정부의 사립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제18조 ․상업적 사립기관에서의 아동의 개인적 정보누설금지

제19조
․기관들의 지방정부결정에 대한 항소가능
․법정의 결정은 즉시 효력발생

제20조
․허가 없이 운영 시 벌금부과
․고발조처는 지방정부나 스웨덴 국립교육원이 할 수 있음

출처:김재인(2004),“외국의 방과후 아동보육제도 연구”,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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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미국

미국은 1960년대 이후 여성의 사회참여가 급증하며 방과 후 아동을 위한

문제를 아동복지의 차원에서 다루며 그 필요성에 의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

다.1980년대에 16개 주에서 학령기 아동의 방과 후 보육지원에 관한 법규화

를 통해 공립초등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것과 운영자금의 지원의 근거를 마련

하였다.미국에서는 방과 후 보육은 학령기 아동보육(School-ageCare&

Education)의 개념을 많이 사용하고, 6세부터 14세까지의 학령기 아동을 학

교와 학부모가 보호할 수 없는 시간동안 보호하고,학업의 향상,긍정적 사

고발달,사회성 개발 등을 돕는 내용을 포함한다.

미국의 방과 후 학교는 폭력과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저소득층의 아동들

을 대상으로 안전하게 여가생활을 접하고,학습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하

여 시작되었다.방과 후 학교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는 YMCA,

YWCA,청소년단체 등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학교에

기반을 두고 학업의 성취나 보충수업 등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으로 구분

할 수 있다.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은 지역사회기관에서 운영하지만

학교의 교실을 임대하여 서로 협력하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AfterSchoolProgram)은 주로 오후2시～3시 사이

에 시작되며,오후 6시경에 마치게 된다.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학교 밖

프로그램(OutofSchoolProgram)과 함께 사용되며,수업 전과 후,주말,휴

일에 이뤄지는 프로그램을 포함한다.미국에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방과

후 아동보호와 교육은 교육부(DepartmentofEducation)와 보건인적서비스부

(DepartmentofHealthandHumanService)에서 관장하고,연방정부와 주

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정부는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주의 교육기관(LocalEducation

Agencies)과 민간기구(Non-Profits)등에서는 예산을 부여한다.공식적인 예

산은 주 교육기관에서 제시해주고 있다(김재인,2004:131).

<그림 3-3>을 살펴보면 연방정부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방과

후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예산을 지원하고,저



- 33 -

소득층 가정에는 공적지원 등을 한다.주정부는 방과 후 프로그램의 이용대

상자,시설 및 서비스제공,각종 혜택을 할당하고,구체적인 정책과 예산을

지원한다.지방정부는 방과 후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역사회

단체 및 운영자들과의 소통,서비스의 의뢰,시설의 제공,프로그램의 유지관

련 제반사항 조달,재정지원 기금마련을 위한 행사참여,교육청과의 방과 후

프로그램위탁 계약체결,학교교사와 방과 후 교사의 소통,기부금 또는 물품

의 전달 등의 실무적인 활동을 담당한다.

<그림 3-3>미국의 방과 후 행정체계

미국

방과 후 아동보호

연방정부 주 정부 지방정부

아동보호를 위한 정책
예산지원

대상자, 서비스제공, 
지원서비스 등의 할당
지원정책, 예산편성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 단체와 

운영자들과의 소통
서비스의 의뢰

지원기금 마련행사
교육청과 

프로그램위탁 계약 등

미국의 방과 후 아동학교 관련법으로는 초․중등교육법(Elementaryand

SecondaryEducationAct)이 있다.이 법에는 21세기 지역사회학습센터를

규정하고 있으며,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세기 지역사회 학습센터 관련법 정의:

a)목적 -이 조항의 목적은 지역공동체가 다음과 같은 지역학습센터

를 설립하고 활동을 전개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역학습센터에서는:

① 학생들,특히 성취수준이 낮은 학교의 학생들을 돕고,학문적 심화

의 기회를 제공한다.여기에는 학생들이 읽기,수학과 같은 중핵교과에

대한 주(州)및 지역적 학생성취기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별지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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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포함된다.

② 학생들에게 청소년 개발활동,마약 및 폭력예방프로그램,상담프로

그램,미술,음악,그리고 오락프로그램,기술교육프로그램,그리고 인성

교육프로그램과 같은 여러 부가서비스프로그램 및 활동을 제공한다.

이 학습센터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정기 학문프로그램을 강화하고,보

완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③ 지역학습센터에서 추천한 학생가족들에게 학습센터의 문해교육 및

관련 교육개발의 기회를 제공한다.

b)정의 -이 조항에서;

① 지역학습센터(CommunityLearningCenter)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

은 실체임을 의미한다.

(a)방과 전후나 여름방학기간과 같이 학교 외 시간 또는 학기가 아

닌 기간 중에 학생들에게 학교의 정규학문프로그램을 보강하는 학문적

심화활동과 마약 및 폭력예방,상담,미술,음악,오락,기술 그리고 인

성교육프로그램과 같은 여러 다른 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읽기와 수학과 같은 전통적 중핵교과에서 주 및 지역적 학생성취기준

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b)학습센터가 추천한 학생의 가족들에게 문해교육 및 관련 교육개

발의 기회를 제공한다.

② 보상프로그램(CoveredProgram)이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프로

그램을 의미한다.

(a)장관이 X장 조항1을 근거로 승인한 프로그램 (이 조항이 ‘2001

학습지진아퇴치법(NoChildLeftBehindActof2001)제정일 전에 효

력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b)허가(승인)기간이 학습지진아퇴치법 제정 시기에 끝나지 않았던

프로그램

③ 자격이 되는 독립체(EligibleEntity)라는 용어는 지역의 교육대행

기관,지역공동체기반의 조직,기타 공공 또는 사적 독립체,또는 그런

대행기관,둘 이상의 조직 및 독립체의 조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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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State)는 50개 주 콜롬비아 지역,푸에르토리코 공화국을 의미

한다.

또한 주마다 방과 후 아동보육관련규정이 있어 프로그램은 주에 의해 허

가를 받고 진행된다(김재인,2004:129-130).

<표 3-3>미국 방과 후 활동의 유형

구 분
학령기 

아동보호
청소년 개발 보충학습 특기적성개발

목 적
․  맞벌이 부모의 
자녀보호
․  아동발달지원

․  청소년발달 촉진
․  청소년문제 
행동예방

․ 학습활동제공
․ 학력성취증진
․ 학력격차해소

․ 예술, 체육 등 
특정영역의 기능 개발
․ 다양한 주제나 
활동에 대한 흥미 
유발
․ 풍부한 경험제공

책무성
및 효과

․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접근
․  학부모참여증가
․ 지역사회학교
발달
․  자격증과 
인증제

․  청소년범죄와 
일탈행동 감소
․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접근
․  결과에 근거한 
평가
․  TV시청감소
․  자아존중감 향상

․ 교과영역지도
․ 주정부의 
학력성취평가
․ 학교성적
․ 교육, 보건, 
안전관련 법규

․ 자발적 참여비율
․ 특정 활동의 경우 
자체적인 
평가(과학박람회, 
체육대회 등)

지도자 ․  아동보육지도자
․  교사
․  보조교사, 대학생
․  청소년지도자

․ 교사
․ 전문분야별 
보조교사

․ 특정영역의 전문가

재 원

․  연방/ 주보조금
․  지역기금
․  학교기부금
․  아동발달기금 등

․  부모
․  민간기금
․  주/연방정부 
범죄예방기금 등

․ 부모
․ 주/연방 보조금
․ 교육청
․ 영리프로그램의 
수업료 등

․ 부모
․ 학교 밖의 경우 
부모
․ 학교 내 방과 후 
활동은 무료/ 장학금

프로
그램
사례

․  가정서비스
․  레크레이션
․  만남의 장소
․  독서, 음악, 미술 
등

․  성인교육강좌
․  약물남용상담
․  청소년 
법률프로그램
․  건강, 사회적 
기술, 교육, 성격, 
지도력 등

․  숙제보조, 학습활동
․  과학, 영어, 일기 
등 풍부한 학습기회

․ 컴퓨터, 요리, 
스포츠, 현장견학, 
미술, 음악, 무용
․ 학술, 교양
․ 사진학, 영화, 
컴퓨터, 워크숍, 
도자기, 요리, 
영양학 등

출처:김수동(2006),“외국의 방과 후 교육활동운영 사례”,pp.43-53.

<표 3-3>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자유주의 국가인 미국에서의 방과 후 활

동은 저소득층 자녀의 보호와 학습부진아의 학습능력 향상이 주된 목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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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프로그램은 학령기 아동의 보호,청소년개발,보충학습,특기적성개발

등으로 구분된다.다양한 지역사회 기관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학교와

지역사회 기관의 활발한 활동이 특징이다(정상숙,2008:41).

미국의 대표적인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클린턴 전 대통령에 의해 시작

된 ‘21세기 지역학습센터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21stCentury Learning

Community Centers),청소년개발프로그램(Youth DevelopmentPrograms),

LA의 BEST프로그램,리차드 네그론 아동구호협회(RichardNegronofthe

ChildreǹsAidSociety),미국 소년소녀클럽(TheBoys& Girl̀sClubof

America)등이 있다.

특히 21세기 지역학습센터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의 효과가 널리 알려지면

서 공립학교들의 방과 후 학교의 참여가 늘었으며,이후 공립학교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주도하게 되었다.

청소년개발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간관

계,자기표현,창조적 표현 등을 제공한다.리차드 네그론 아동구호협회는

1992년 뉴욕시 교육청과 파트너십을 결성하여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학교모

델을 개발하였으며,뉴욕에 현재 8개의 학교와 미국의 25개 지역에서 이 프

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LA의 BEST프로그램은 LA지역의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의 아동

을 대상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현재 53개 지역의 학교에서

10,000명의 학생들에게 서비스가 되고 있으며,주 5일,1일 3시간,과제 돕기,

보충수업,자유 활동,간식제공 등으로 구성된다.주 정부,시장,교육청 등과

파트너십을 갖는 비영리단체로 정부와 학부모 등의 지원을 받는다.

미국 소년 소녀클럽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청소년단체로 현재 2,300개의

학교와 센터 등에서 3백만 아동들에게 서비스되고 있다.다양한 클럽활동을

제공하고,육체적,정신적,사회․문화적으로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며,5개

의 핵심내용은 ① 리더십발달 ② 학습과 경험발달 ③ 건강과 생애능력 기술

④ 예술 ⑤ 스포츠,운동,오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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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일 본

일본은 1947년 아동복지를 위한 아동복지법을 제정하면서 요보호 아동중

심에서 모든 아동의 건전육성을 보장하는 적극적인 복지로 전환한다. 1950

년대에 도쿄․오사카에서 학동보육이라는 이름으로 방과 후 아동지도가 최

초로 시작되었고,1950년대 후반부터 일본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위해 여성의

노동참여가 증가하여 학동보육의 요구가 크게 증가한다.

1962년 학부모 중심으로 동경에 학동보육연합협의회가 형성되어,1972년

전국학동보육연락협의회로 발전되었고,정부에서도 최초의 공립학동보육기관

인 시부야학동관(1962년)을 설립하였다.1963년 후생성10)에서는 아동관에 처

음으로 국고보조를 실시하여 방과 후 보육을 지원하였다(박현숙,2007:25).

또한 선별적으로 시행되었던 아동수당제도는 1971년부터 모든 아동을 대상

으로 하는 보편적인 제도로 바뀌게 된다.

이는 정부에서 아동의 건강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육정책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후생성에서는 1991년과 1995년에 방과 후 아동대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방과 후 프로그램의 점진적인 발전을 주도하여 1997년부

터는 모든 공립학교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을 마련하고,저녁까지 서비스

를 제공하여 육아부담을 줄여주고자 총 사업비 1천억 엔을 투입하였다.

현재 일본에서 아동보육은 문부과학성의 방과 후 아동교실과 지역아동교

실과 후생노동성의 방과 후 아동클럽(방과 후 아동모임)이 있고,두 부처의

방과 후 활동을 제휴한 방과 후 아동플랜이 있다.일본의 방과 후 서비스는

학교,아동관,아동센터,민간 및 아파트,공적시설,공유지전용시설,보육소,

민유지전용시설,유치원,집회실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정상숙,2008:46).

일본의 방과 후 프로그램은 예습,복습 같은 학습과 야구,축구와 같은 스

포츠 및 공작이나 종이접기 등 문화 활동,지역 어른들과의 교류,놀이 등으

로 구성된다.전직교사나 지역 주민 등이 이들을 지도하고,모든 아이들은

10) 후생성(1938년~2001년 1월)은 일본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의 기능을 담당하였

다.이후 후생노동성에서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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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맞벌이 부모의 10세미만의 자녀들은 전임지도원들

이 저녁 7시까지 보육을 담당한다.

일본의 주요 방과 후 시설은 학동보육,아동관,아동육성클럽의 세 가지로

크게 나뉘며,대상은 초등학교 1～3학년생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1)방과 후 아동교실(학동보육)

문부과학성에서 담당하는 방과 후 아동교실은 1997년부터 시작하여 2만

개의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와 주말에 빈 교실을 활용하여 활동한다.지역주

민들도 함께 참가하여 아이들과 공부,스포츠,문화 활동,지역주민과의 교류

등을 하고 있다.1990년대에 일본에서는 저 출산의 급속한 진행으로 자녀를

출산하고,양육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동복지의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고 있어 이와 연대하여 종합적인 방과 후 아동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2)지역 아동교실(아동관)

2004년 이후 방과 후 아동들과 관련된 중대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청

소년 문제행동의 심각화,지역과 가정의 학업능력 저하 등에 따라 대책으로

지역아동교실이 문을 열게 되었다.지역사회의 도움으로 학교 등을 활용하여

아동들의 방과 후 활동장소를 마련하고,방과 후와 주말을 이용하여 여러 가

지 체험학습을 하는 것과 지역사회와의 교류 등을 지원한다.

정부에서 예산의 50%를 담당하고,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의한 차등 적용

된 보육료를 부과한다.주요 활동의 내용은 문화,스포츠,자연체험 등으로

이 프로그램은 후생노동성의 방과 후 아동 건전 양육사업과 연계하여 종합

적인 방과 후 대책으로 시행되고 있다.

3)아동육성클럽

1997년 육아복지법 개정에 의하여 맞벌이 가정과 한 부모 가정 등의 10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아동관이나 학교의 여유교실,공공회관 등 안전한 장

소에서 방과 후에 적당한 놀이를 함으로써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자 운영하고 있다(정상숙,20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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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운영의 주체는 시․정․촌이고,아동관 이외 보육소,학교의 빈 교실

등의 가까운 사회자원을 활용하며,방과 후 보육교사를 배치하여 운영한다.

클럽의 운영비는 참여 아동의 부모가 1/2을 부담하고,나머지는 클럽의 참여

아동의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국가,도도부현,시정촌이 1/3으로 나누어 부

담한다.

4)방과 후 아동플랜

방과 후 아동플랜은 문부과학성의 방과 후 아동교실과 후생노동성의 방과

후 아동 건전육성을 위한 방과 후 아동클럽을 통합하거나 연계하여 종합적

인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공동 참여하여 효과성을 극대화 하고,효율적인 운

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과 후 아동플랜의 운영은 시정촌과 지역의 사회복지법인이나 개인이 될

수 있고,시정촌은 지역 내의 전체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아동플랜을 실시하

도록 지원하며,교육위원회와 복지부국간의 연계와 해당 시읍면의 방과 후

활동의 운영위원회 설치 등에 관여한다.

각 초등학교의 빈 교실을 중심으로,학교의 여러 시설을 활용하여,아동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의 방과 후 활동은 집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

고,간단한 안전사고 시 보건실을 이용하는 것이나 갑자기 우천 시 등에 체

육관을 비롯한 여러 시설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일본의 방과 후 아동보육 근거법은 ‘아동복지법’이다.후생노동성에서 1991

년부터 실시하는 방과 후 아동대책사업은 예산만의 보조 사업으로서 법률을

기초한 국가의 학동보육제도는 아직 체계를 갖추지 못하였다.방과 후 아동

보육과 관련한 아동복지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김재인,2004:183).

아동복지법 제6조의 2의 12항:

방과 후 아동건전육성사업이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대략 10세 미

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노동 등에 의해서 주간 가정에 없는 것에 대

해 정 명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수업종료 후,아동후생시설 등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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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적절한 놀이 및 생활의 장소를 제공하여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1조의 26항:

시정촌은 아동의 건전한 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해,제6조의 2제12항에

서 규정하는 방과 후 아동건전육성사업이용에 관한 알맞은 상담 및 조

언을 한다.뿐만 아니라 지역 실정에 맞는 방과 후 아동건전육성사업

을 함과 동시에 해당 시정촌 이외의 방과 후 아동건전육성사업을 하는

사람과의 연계를 도모하는 등에 의해서 해당아동의 방과 후 아동건전

육성사업이용의 촉진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동복지법시행령(방과 후 아동건전육성사업의 실시기준)

제1조 아동복지법 제6조의 2제12항에서 규정하는 방과 후 아동건전육

성사업이란 이것을 이용하는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도록 위생

및 안전이 확보된 시설을 갖추는 등에 의해 적절한 놀이 및 생활의 장

소를 제공하여 실시해야만 한다.

<그림 3-4>일본의 방과 후 아동보육관련 법

중앙정부(후생노동성) 아동복지법

지방정부

(도.도.부.현.시.정.촌)

      시.정.촌 관련 

      시설에서 실행       도.도.부.현 관련 조례

출처:김재인(2004),“외국의 방과후 아동보육제도 연구”,p.184.

<그림 3-4>는 일본의 방과 후 아동보육 관련법 및 조례를 중앙정부(후생

노동성)와 지방정부(도․도․부․현․시․정․촌)의 연관관계를 보여주고 있

다.

후생노동성의 방과 후 아동건전육성사업실시에 대해 지방정부에서는 다음

과 같이 조례를 제정하여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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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마 학동 구라부(클럽)조례(1989년 12월 11일)

내리마구(練馬區)조례 제56호 (목적)

제1조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昭和 22년 법률 제164호) 제34조의 7의

규정에 근거하여 방과 후 아동건전육성사업을 하기위해,내리마구립

아동클럽(이하「아동클럽」이라고 함.)의 설치,관리 및 이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어,가정에서 보육을 할 수 없는 초등학교

저학년아동의 보육 및 지도를 하고 좀 더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명칭 및 위치)제2조 학동클럽의 명칭 및 위치는 별지와 같다.

(용어의 정의)제3조 이 조례에 있어서 「보육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다음에 게시된 사유에 의해서 아동이 방과 후 또는 학교가 휴교일 때,

보호자가 보육육성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① 보호자가 노동,취학 또는 기능훈련을 하고 있을 때

② 보호자가 질병 또는 심신이 장애인 상태일 때

③ 보호자가 간호 또는 환자를 돌보고 있을 때

④ 前 3호에 게시하고 있는 것 외에 구청장(구장)이 인정하는 사

유

(대상아동)제4조 학동클럽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내리마구내에 있

는 주소를 가지고 있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보육

을 받을 수 없는 아동(학교교육시행령(昭和 28년 制令 제340호)제9조

의 규정에 근거하여,구역이외 취학아동에 대해서는 내리마구 교육위

원회의 승낙을 받은 아동을 포함.)으로 내리마구규칙(이하 「규칙」이

라고 함.)으로 정하고 있는 것.

(휴업일)제5조 학동클럽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다만 구청장이 특별

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것을 변경할 수 있고,또한 특별 임시휴

일로 정할 수 있다.

① 일요일

② 국경일에 관한 법률(昭和 23년 법률 제178조)제3조로 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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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③ 1월 2일,1월 3일 및 12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육 및 지도시간)제6조 학동클럽의 보육 및 지도시간은 방과 후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다만 학교 휴교일에 있어서는 오전9시부터 오후 6

시까지로 한다.

② 前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토요일에 있어서는 보육 및 지도시

간은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前2항의 시간을 변

경할 수 있다.

(입회순서 등)제7조 아동을 학동클럽에 입회시키려고 하는 보호자는

규clr으로 정해진 곳에서 신청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된

다.

② 구청장은 前항을 승인할 때,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③ 구청장은 규칙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입회를 승인한다.

(입회불인정)제8조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 1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을

때,前조 제1항의 입회를 승인하지 않는다.

① 학동(학교에 다니는 아동)이 질병과 그 밖에의 사정에 의해

집단 생활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② 학동클럽의 관리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③ 前 2호에 게시된 것 이외에 구청장이 입회를 적당하지 않는

다고 인정할 때

(보육료)제9조 학동클럽에 입회한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1인 월 5,500

엔의 보육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前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생계를 우선으로 하는 세대에서 2인

이상 아동이 학동클럽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 2인 이후의 아동이

내는 금액은 해당아동 1인 월 4,500엔으로 한다.

(보육료 감면)제10조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前조에

서 규정한 보육료를 감액하고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보육료 환불 불가)제11조 납부한 보육료는 환불하지 않는다.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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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이 특별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그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가 있다.

(입회승인 취소 등)제12조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입회승인을 취소 또는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① 이용목적 또는 조건에 위반했을 때

② 이 조례 또는 구청장의 지시에 위반했을 때

③ 적당한 이유 없이 구청장의 지시에 위반했을 때

④ 재해,기타 이유에 의해 시설 등의 이용을 할 수 없을 때

⑤ 前 각호에 게시한 것 이외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5절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

주요 복지선진국가인 독일,스웨덴,미국,일본의 방과 후 학교의 프로그램

도입배경과 관련법규정,운영실태 등을 살펴보았다.선진 4개 국가 모두는

방과 후 학교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위한 관련법규정을 마련하여 지원한다.

중앙정부에서 정책집행,예산,관련법규정 등을 담당하고,지방자치단체와 민

간사회단체가 실질적인 운영에 참가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는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의 주관부서가 보건부와 후

생노동성으로 우리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복지부에서 주도적으로 관장하

고 있으나,스웨덴과 미국의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관장하여 복지보다는 교육

적인 부분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다고 보인다.

즉,독일과 일본에서는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을 복지서비스로 다루는 반

면,미국과 스웨덴은 교육의 연장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선진 4개 국가는

모두 근거 법을 규정하고,획일적인 전달체계의 구조를 갖고 있으나,우리나

라에서는 근거 법만을 규정하고 있지만,이원화된 정부부처(교육과학기술부,

여성부,보건복지부)와 분산된 전달체계 구조를 보이고 있다.

스웨덴은 방과 후 학교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상당히 적극적인 반면,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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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는 국가의 개입보다 민간단체의 역할에 상당한 중점을 두고 있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는 스웨덴과 미국의 중간수준의 국가개입을 보이고 있

다.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중앙정부에서는

정책에 근거한 법 규정의 마련,예산지원과 같은 기능을 담당하지만 예산의

배정,운영관련 인가,감독 등의 실질적인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 담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3-4>선진복지국가의 방과 후 프로그램운영 비교

구분 독일 스웨덴 미국 일본 한국

관련법

아동․청소년 
복지법 주별 

방과 후 
아동보육관련법

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주별 방과 후 
아동보육관련 

규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예산지
원

국가지원․부모부
담

국가지원․부모부
담

국가지원․부모부
담(50%)

국가지원․부모부
담

제한적 
국가지원, 
부모부담

주관부
처

청소년․가족․여성
보건부

교육과학부 연방교육부 후생노동성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여성

가족부

지방자
치

주 청소년부
시 청소년국

교육위원회
국립교육원

교육부(주)
국가기관․민간단

체

도도부현
시정촌

지방자치단체

공통점 근거 법 규정의 마련과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의 전담부서의 운영

차이점

주관부서 국가지원 지원 대상

스웨덴․미국: 교육부
독일․일본: 복지부

한국: 교육․복지․여성가족

스웨덴: 가장 많은 지원
미국: 민간의 개입 많음

독일․일본: 국가의 50%지원

독일: 6~12세
스웨덴: 15세미만, 
보육이필요한 아동

미국: 6~14세
일본: 1~3학년(10세 미만)

사회민주주의 국가인 스웨덴과 조합주의 국가의 독일에서는 국가에서 거

의 대부분의 예산을 지원하여 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으나,자유주의국

가인 미국은 부모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고,일본의 경우에서

는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



- 45 -

다.

민간단체의 개입 또한 사회민주주의 국가와 조합주의 국가에서는 거의 없

는데 반해,자유주의 국가인 미국에서는 민간의 개입이 상당히 적극적이고

주도해 나가고 있으며,같은 자유주의 국가인 일본에서는 민간의 개입이 낮

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선진 복지국가에서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관련법령을 중심으로 전달

체계를 획일화 하여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으나,우리나라는 교육과학기

술부의 방과 후 학교,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와 보육시설의 방과 후 교

실,여성가족부의 청소년아카데미로 이원화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중

복되는 부분의 보완을 통한 종합적인 방과 후 학교운영에 관한 독립법안의

마련과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또한 미국의 경우처럼 프로그램의 대상을 초

등학교 고학년까지로 확대하여 사교육 및 청소년문제의 예방하고,학교교육

의 연장이 아닌 휴식과 놀이,체육․문화 활동 등을 통해 건강한 삶을 보장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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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방과 후 학교정책은 더 이상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이나 가족정책이 아닌 보편적인 교육과 보육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이에 Gilbert와 Specht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의 4가지 영역인 할당영

역(Allocation),대책영역(Provision),재정영역(Finance),전달영역(Delivery)

으로 구분하여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정책을 평가 및 분석하여 문제점을 제

시하고,살펴본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제1절 할당영역

할당영역이란 적용대상자의 범위와 자격에 관한 원칙을 말한다.즉,초등

학교 방과 후 학교의 대상자는 누구인가?하는 영역이다.

1.방과 후 학교의 대상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아동복지법상의 18세미만의 아동

및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동이 대상이 된다.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방과 후

보육시설의 아동은 만12세까지의 초등학생으로 설정되어 있다.

<표 4-1>방과 후 지역아동센터이용 현황 (단위:명)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초등

학생

저
학
년

남

18,348 34,617

25,149
16,524 17,871 19,628

여 16,343 18,101 19,425

고
학
년

남
21,426

13,785 16,230 18,733

여 14,392 16,933 19,299

합 계 18,348 34,617 46,575 61,044 69,135 77,084

출처:지역아동정보센터,http://www.icareinfo.info/재인용.



- 47 -

방과 후 학교의 이용대상은 만 6～12세의 학령기아동이다.청소년아카데미

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로,만 9～13세

의 아동이다. 전국의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895개에서 2009년 6월말 기준

으로 3,274개소로 증가하였다.이용아동 수도 2004년 23,347명에서 2009년 6

월말 기준으로 94,406명으로 급속하게 증가하였다(윤혜순,2009:43).이는

2003년 12월 아동복지법 제16조가 개정된 이후 4배 이상 증가하였음을 보여

준다.

이용아동의 93%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으로 다문화 가정의 아

동도 포함되어있다.지역아동센터를 주로 이용하는 아동은 초등학생이 된다.

보육시설에서의 방과 후 보육은 영유아보육법 제27조 보육시설이용대상에

서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나,필요한 경우 보육시설

의 장은 만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2003년 방과

후 아동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육과를 두어 전담토록 하였으나,2004년

보육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되면서 영유아 보육에 중점을 두어 방과 후 아동

보육은 활성화 되지 못하였다.또한 2004년 6월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

사회위원회11)의 육아지원정책방안에서 아동보육정책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초

등학교 방과 후 교육확대와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방과 후

보육을 활성화 시키는 것을 설정하여,2005년 여성가족부는 방과 후 보육시

설의 확충을 중단하였다.

<표 4-2>방과 후 보육시설이용 현황

구 분 방과 후 보육(어린이 집)

대 상 초등학생 1~6학년(만6~12세), 이용아동 수: 12,642명

주요기능 보육서비스 제공

운영시간 4시간 이상/일(토요일 운영), 시설현황: 838개소

출처:보건복지부(2009),“2008보육통계”,p.44재인용.

11) 2003년 2월에 출범한 참여정부는 저 출산․고령사회 대응책마련을 주요국정과제로 선정하여 2003년

10월 대통령직속의 고령사회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내에 ‘인구고령사회대책팀’을 설치운영하고,2004

년 2월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로 개편되었다.



- 48 -

2005년 1,479개 방과 후 보육전담시설(통합시설포함)에서 23,321명이 이용

하였고,2007년 1,124개 보육시설에서 19,811명의 아동이 이용하였으며,2009

년 5월 보건복지가족부의 2008년 보육통계에 따르면 838개 방과 후 시설(방

과 후 전담+방과 후 통합)에서 12,642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는 방과 후 학교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시간

에 특기․적성교육,초등보육프로그램,수준별 보충학습,평생교육프로그램과

같이 다양한 학교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하는 교육체계이다.

방과 후 학교는 2005년 48개의 연구학교를 중심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하여

2006년 10,877학교에서 운영하고,참여 학생의 수는 전체 초등학교 학생의

36.4%인 7,642명이 참여하였다(정상숙,2008:62).2009년에는 전체 초등학교

에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초등학생의 경우 전체학생의 54.4%인

1,890,071명이 참여하고 있다.

<표 4-3>방과 후 학교이용 현황

구  분 방과 후 교실 방과 후 학교

대  상 초등학교 1~3학년(만6~8세) 초등학생이상(만6~17세)

이용아동 1,890,071명(전체학생의 54.4%, 2009년 기준)

주요기능 보육, 교육프로그램 제공 특기적성․보충학습 제공

운영시간 4시간/일(13시~17시) 자율적으로 운영

학교 수 5,829개 초등학교(2009년 기준)

출처:교육과학기술부,http://www.mest.go.kr/me_kor/inform/재인용.

청소년아카데미는 2005년 9월 46개소를 시범운영하여 2008년 185개의 청

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다.저소득․맞벌이․한부모 등 취약계층가정

의 방과 후 홀로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에 대한 학습능력배양과 체험활동,

급식,건강관리 등 종합학습지원 및 보호를 청소년아카데미의 이용현황은

2005년에 2,350명,2006년에 4,200명,2007년에 6,300명,2008년에 7,680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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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청소년백서,2009:147).

<표 4-4>방과 후 청소년아카데미이용 현황

구  분 청소년 아카데미

대  상 초등학생4~6학년(만9~11세), 중학생1~2학년(만12~13세)

이용아동 7,680명(2008년 기준)

주요기능 특기적성교육, 보충학습, 급식 등 종합서비스제공

운영시간 주5일(15~22시)/ 토요일 운영

시설현황 185개소(2008년 기준)

출처:청소년백서(2009),p.147재인용.

이밖에도 지역사회의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고,지역아

동센터의 모태가 된 청소년공부방이 전국에 34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청소년

백서,2009:153).

2.방과 후 학교 할당영역의 문제점

3개부 4개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의 이용 대상아동의 연령대가 중복이 된

다.아동의 연령대가 중복이 된다는 것은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과 이용아동

이 서로 중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방과 후 학교프로그램마다 서로 다

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서비스의 유사성을 간과할 수 없다.

현재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은 영유아보육법과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대

상을 정하고 있으나 시행되는 법마다 대상의 연령이 학년의 구별 없이 나이

로 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서로 다른 기준을 갖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서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고 정의하

고 있으나,제27조에서 보육시설의 이용대상을 필요할 경우 만12세까지로 기

준을 연장하고 있다.아동복지법은 ‘아동이라 함은 18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로 되어있다.

이용 대상아동을 저소득층만을 우선 고려한다는 것은 성인의 보호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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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차 상위계층이나 맞벌이가정의 아동들은 순위에서 밀리게 되고,중산

층의 경우 이용을 원할 경우에도 이용이 어려울 수 있게 된다.또한 저소득

층의 아동에게는 서비스의 중복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20명의 아동을 1명의 보육교사나 청소년지도사가 학습지도,특별활

동,상담,정서지도 등을 담당하기에는 부담이 많고,그 효과도 극히 제한적

일 수밖에 없다.높아만 가는 수요자의 욕구와 만족을 제공할 수 있는 양질

의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제공이나 운영이 병행하여 이뤄지지 않고 있다.

3.방과 후 학교 할당영역의 개선방안

1)방과 후 학교 관련법제정

현재 방과 후 학교와 관련된 법은 영유아보육법(27조)과 아동복지법(16조)

으로 3개부(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에서 4개의 중복된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이중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업무부담의 가중은 물

론 영육아보육법과 아동복지법,초․중등교육법의 기준적용이 모호하여 혼란

스럽다.

대안이 되는 방법으로는 영유아보육법이나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을 생각

할 수 있으나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초등학생들에게 이중적인 법적

용을 한다는 문제와 책임소재에 대한 갈등이 예상되며,정규교육과정 외에

이루어지는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의 합리적인 운영이 소외될 수 있다는 생

각이다.따라서 방과 후 학교의 설치 및 운영,대상의 기준,프로그램,교사의

자격 및 처우,교사의 교육 및 관리,지원 등을 규정하고,다원화 되어 있는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을 통합하는 독립된 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2)보편적 복지로서의 참여확대

아동기의 적절한 투자가 미래의 희망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할 때 방과 후

학교의 정책은 저소득층만을 위한 전시행정이 아닌 차 상위계층이나 일반아

동으로 확대하여 저소득층아동에게는 사회적 낙인을 경감시켜주고,일반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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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교육비부담을 완화하여 가정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

다.이는 저소득층의 아동의 방과 후 보호와 교육,맞벌이 가구의 방과 후

프로그램이외에도 저 출산시대의 외동아동들의 사회성발달을 위한 포괄적인

프로그램이 되도록 서비스의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교사 1인당 담당할 수 있는 4세 이상(방과

후 취학아동 포함)은 20명,방과 후 학교 교사는 1인당 30명으로 선진국의

수준과 비교할 때 높게 설정되어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다.이는 교사의 인건

비,보육비 등 시설의 재정과 연결되는 문제로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줄이

기 위해서는 부모의 부담과 정부의 지원규모가 현실적으로 증가되어야 한다.

(교사1인당 학생 수를 10명 이하로 줄이거나 초과될 경우 보조교사나 자원봉

사자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절 대책영역

대책영역이란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에서는 어떠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에 대한 영역이다.

1.방과 후 학교의 프로그램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주로 빈민지역,공단지역,농어촌

지역 등의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와 교육을 담당한다.주로 정규교과학습지

도,과제지도,영어,한문 등의 학습프로그램을 많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으

며,지역 간의 차이에 따라 문화프로그램도 평행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이유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방과 후 보호

에 가장 큰 비중을 둔다.이는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을 선호하는

요구에 의한 것으로 보육시설에서는 자녀의 방과 후 보호와 정서지도,보충

학습을 담당하고 있다.

방과 후 학교는 사회의 양극화 현상의 완화와 지역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

하고,저 출산 및 고령화 사회 및 맞벌이 가정․한 부모가족․저 소득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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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에 따른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것으로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과

교육프로그램,고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특기적성․보충학습프로그램을 제공

하고 있다.청소년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주로 특기적성 교육과

보충학습,급식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본공통과정은 기본학습,과제지도,자기주도 학습이 있고,전문선택과정

의 특기적성이 있으며,체험학습과정의 문화유적지,박물관,민속마을답사와

같은 현장학습이 주종을 이룬다.이외에도 생활지원으로 상담,건강관리,급

식 등을 실시하고 있다.공부방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학습공간

을 마련하여 제공하고,학습지도를 담당한다.그밖에 상담,도서열람 및 대

출,특기적성지도 와 생활지도 등을 제공한다.일부에서는 문화 활동,캠프

및 수련활동이 병행하여 제공된다.

지역아동센터는 전국의 읍,면,동에 위치하여 집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밀착형 아동복지시설로 5대 영역으로 구분하여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생활지원,사례관리,지역자원 연계,학습지원,놀

이 및 특별활동지원프로그램 등으로 지역사회 아동들에게 통합적인 복지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빈곤아동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이들의 안전망으로서

의 역할도 수행한다.

<표 4-5>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내용

구  분 내  용

생 활 지 원
지역사회 내 방임아동보호, 일상생활지원, 건강생활지도, 위생
지도, 안전지도, 급식제공

사 례 관 리
상담, 부모교육, 가족상담, 결연후원, 아동사례관리, 가족지원
하기 등

지역자원연계
지역 내 인적 자원 확보 및 관리, 물적 자원 확보 및 관리, 관
련기관 연계, 홍보 등  

학습지원
학교생활준비 지원, 학년 별 학습지도, 학습부진아지도, 학습
지원 성과평가, 과제지도, 예체능교육 등

놀이 및 특별활동
문화체험, 견학, 캠프, 공동체 활동, 놀이 활동지원, 특기적성
프로그램지원 등

출처:청소년백서(2009),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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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지역아동센터의 5대 프로그램

영 역 프로그램명 내  용 대상 일시

보 호

급식지원
학기중: 중식, 석식지원
방학중: 중식지원 전원 주5회

야간보호 야간보호를 위한 오후9시까지 운영

가뿐한 나 머리감기, 목욕, 손․발톱손질 전원 주1회

교 육

자아독립
프로젝트

음식만들기: 장보기, 가계부쓰기, 칼․
도마사용법, 설거지까지 과정을 배우
고 시험을 본다
바느질: 바느질 기본 익히기, 단추달
기, 구멍난 곳 메우기
빨래: 세탁기사용법, 널기․개기
대중교통이용: 갈 곳을 정하고, 대중
교통 이용하기

전원
주1회

(요일을 
정해서)

자치회의
모둠별 회의와 전체회의/공부방운영
에 참여/프로그램평가와 계획

전원 주1회

기행
학년별 모둠으로 운영
기행갈 곳을 정함-공부-재정마련-다
녀오기

초등
중심

주1회

문화체험

영화관람
함께 볼 영화를 정하고, 관람
관람예절 배우기

전원 격월

대중스포츠경험 탁구, 볼링 전원 월2회

박물관기행
박물관기행 등 학교공부에 도움이 되
는 곳을 가본다

전원 년3회

복지

아동상담
담임선생님을 정해 정기적인 아동상
담, 부모상담

전원 수시

치료
-마음성장미술
-3년째 매주 수요일에 진행
-집단과 개별을 나눠 진행

전원 월1회

지역사회
연계

치과치료/
건강검진

치과정기검진, 비염 등 정기적이고 
꾸준하게 치료

전원 수시

어린이날 
행사

-동네에서 아이들과 함께 진행
-작은 도서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원 년1회

몰래산타

-나눔 활동에 참여 몰래 산타 공개
모집
-어려운 가정 아이들 노래와 선물
-복지기관과 연계

전원 년1회

출처:지역아동정보센터,http://www.icareinfo.info/정책자료

지역아동센터의 인적구성은 대표자와 실무자,보조인력,자원봉사자 등으

로 구성된다.실무자의 수가 1～2인이 근무하는 센터가 과반수이상으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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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나 조건 등이 열악한 실정이다.실무자의 자격은 사회복지사와 보육교

사로 구성되며,사회적 일자리,공공근로 등의 보조 인력을 지자체로부터 지

원받고 있다.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은 주5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

후 1시～7시까지로 전담교사가 아동보육을 담당하지만 자원봉사자가 교대로

아동보육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이로 인하여 충분한 의사소통과 생활․아

동지도에 혼란을 초래할 수 도 있다.

보육시설에서의 방과 후 프로그램은주로 급식,상담,건강관리 등과 같은

생활지원과 방과 후 보육이 주 기능을 담당하고,과제지도를 통한 학습지원

과 자율학습의 공간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방과 후 보육시설은 가정과 같

은 환경에서 아동보호와 학습지원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보육시설에서의

방과 후 프로그램은 보육교사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며,보

육교사는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보수교육과정(40시간)을 이

수하여야 하고,1인당 아동 20명까지 담당하고 있다.

<표 4-7>방과 후 학교 강사구성 현황

강좌유형
현직교사 외부강사 계

수(명) 비육(%) 수(명) 비육(%) 수(명) 비육(%)

특기․적성 33,320 29.7 79,013 70.3 112,333 100.0

교 과 116,315 89.5 13,610 10.5 129,925 100.0

출처:청소년백서(2009),p.294.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보육프로그램과 정규교과연계프로그램,

외부위탁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보육프로그램은 주로 아동의 보육,보호 및

선도,자기주도 학습능력의 강화,인성․창의성․특기개발 등과 같은 개인의

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편성된다.

정규교과연계프로그램은 음악,미술,체육,영어와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저학년의 경우 특기․적성프로그램을 고학년에서는 교과위주의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외부위탁프로그램은 외부단체(대학,비영리단체,협회

등)와 위탁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컴퓨터,체육,음악,미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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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방과 후 학교의 인적구성은 현직

교원,외부강사,자원봉사자,학부모 등 다양한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2008년 10월 기준으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의 수는 특기․적성프로그램

112,333개,교과프로그램 129,925개,초등보육프로그램 3,334개로 총 245,592

개로 전년 대비 12.5%,70.4%,22.7%,37.3%가 증가하였다.

청소년아카데미의 프로그램은 기본과정인 과제지도와 보충학습 2시간,전

문선택과정인 문화․예술․스포츠․체험활동․창의성개발에 2시간,급식 1시

간 외 상담,생활․건강관리 등으로 구성된다.토요일도 운영하고,일요일을

제외한 연중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표 4-8>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현황 (단위:개)

구 분 특기․적성프로그램 교과프로그램 보육프로그램

2007. 10 99,891 76,242 2,718

2008. 10 112,333 129,925 3,334

출처:청소년백서(2009),p.293.

청소년아카데미는 시설대표자의 책임 하에 전담인력(운영책임자,실무지도

자)을 각 1명씩 두어 과제지도와 자기주도 학습지도를 실시한다.운영책임자

는 청소년 및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자로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갖춘 경우

우대한다.실무지도자는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지도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전

공자(2년제 이상)로 청소년 지도에 부합하는 인성과 자질을 겸비한 자이어야

한다.

대부분의 공부방은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운영되고 있다.2006년 청소년

위원회의 조사에서 공부방은 운영책임자,상근교사,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으며,재정이 열악하여 실무자(상근교사)가 공공근로요원이나 자원봉사자

로 대치되기도 한다.전반적인 인력의 운영에서 자원봉사자의 활용이 가장

많고,실무자가 소지한 자격은 사회복지사,교사,청소년지도사 등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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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방과 후 학교 대책영역의 문제점

방과 후 학교의 각 기관의 다양성과 관할하는 부처가 다른 상황에서 체계

적이지 못하고,일관성이 결여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각 기관의 프로

그램의 내용이 중복되어 수혜자에게 선택에 혼란을 주고,공급자에게는 프로

그램의 중복으로 효과성이 떨어지며,자원의 낭비로 보일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방과 후 보육시설은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나 지침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학령기 아동은

발달수준,발달과업,생활유형 등에 있어 영유아와 차이가 있어서 이에 적합

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즉,방과 후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교사

가 초등학생의 학습지도를 한다는 점에서 전문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방과 후 학교 지도는 기관별로 사회복지사,보육교사,초등학교 교사

및 외부강사 청소년지도사,특별활동지도교사,자원봉사자,학부모 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각 기관과 프로그램의 대상이나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해도 방

과 후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본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가의 양성이 전

무한 실정이다.

3.방과 후 학교 대책영역의 개선방안

1)제도적 개선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이 실시되는 곳은 학교(초등학교),어린이집,사회복

지관,지역아동센타 등으로 나뉘어 있어 효과성을 감안한다면 보건복지부가

총괄하고,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처가 공조하

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보건복지부에서 네트워크 하여 관리하고 있는 지역아동정보센터를 확대함

은 물론 영역별로 각 부처(교육과학기술부와 여성가족부)의 참여를 통해 일

관성 있는 프로그램제공과 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은 대상별,성별,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개

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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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적자원의 개선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의 교사는 사회복지사,보육교사,초등학교 교사 및

외부강사,청소년지도사,특별활동지도교사,자원봉사자,학부모 등으로 교육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방과 후 학교의 프로그램은 현직교사가 전반적으로 운

영하고 있으며(96%),외부 강사활용은 4%에 머무르고 있다(정상숙,2008:

79).

현직교사들의 과중한 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가장 낮은 수준에 머

무르는 강사료의 상향조정도 필요하다.아무리 프로그램이 좋아도 교사보다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만큼은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으로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학교 내에서의 방과 후 교사의

역할이 일방적인 지시사항이 아닌 협력관계로 운영되어 방과 후 교사들이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전문가로써의 인식전환 및 신분의 보장이

요구된다.

3)수요자중심의 프로그램개발

방과 후 학교의 프로그램이 일반사설학원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도입이

절실하다.일반사설학원의 경우 학습지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현재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과 별반차이가 없다면 운영자체의 의미가 크게 손상된

다.이에 학령기 아동의 특성과 욕구 맞는 창의적이며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교육으로 전인발달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도입이 반드시 이뤄져

야 한다.

초등학생도 저학년과 고학년의 욕구가 다르고,지역이나 대상의 차이는 아

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대상아동의 욕구가 반영되지 못하면 프로그램 참여아

동의 적극적인 태도를 기대할 수 없으며 흥미도 유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양한 부처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프로그

램의 표준화와 운영매뉴얼을 통한 운영이 절실하게 요구된다.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학교수업의 연장이 아닌 대상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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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안전한 보호를 하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하며,지역사회와 연계된 보육

과 교육,복지가 하나로 합쳐진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

제3절 재정영역

재정영역은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의 운영을 위한 정부의 예산은 어느 정

도인가?에 대한 영역으로,재원조달과 운영에 관한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 된다.

1.방과 후 학교의 재정지원

정부는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보호와 교육을 통해 안전망 구축과 교육의 양극화

를 해소하기 위해 농산어촌 지역의 방과 후 학교 운영을 지원한다.

읍․면이 있는 시․군에 예산을 총액으로 지원하며,각 지역은 여건에 따

라 프로그램운영비,차량운영비,인건비,시설 및 기자재비 등으로 예산을 집

행한다.2006년에는 19개 군이 2007년 89개 시․군이 지원되었으며,2008년

에는 전체 농산어촌지역 140개 시․군이 지원되었다.

농산어촌방과 후 학교 지원 사업 실시결과 농산어촌 지역의 방과 후 학교

운영이 활성화되어,2008년 하반기에는 농산어촌지역의 학생참여율이 68.7%

로 전국 평균 참여율인 52.8%를 상회하였다.2008년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사업에 1,099억 원(시․도교육청 630억 원,시․군 469억 원)의 재

정이 지원되었다(청소년백서,2009:290).

저소득층 초․중․고학생들이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바우처(Voucher)12)제도이다.저소득층 가

정의 자녀들은 수강료를 지불하고,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기 어려

워 계층 간 교육격차완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학생의 방과 후

12) 바우처(Voucher)제도: 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교육, 주택, 의료 따위의 복지서비스 구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하여 지불을 보증하여 내놓은 전표이다.



- 59 -

학교 참여를 지원하여야 한다.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우선 지원하고,소년소녀

가장,새터민13)자녀,보훈대상자 자녀,시설수용 학생,기타 학교에서 지원

의 필요성이 인정하는 학생들에게 지원한다.자유수강권지원 대상 학생은 연

간 30만원 내외에서 자유 수강을 할 수 있다.

2006년에 2개월 간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약 9만 명에게 바우처제도

가 시범 운영된 후 2007년에 전국으로 사업이 확대되어 월 평균 27만 명에

게 자유수강권이 지원되었다.2008년에는 1,015억 원(시․도교육청 1,009억

원,국고 6억 원)의 재정이 투입되어 약 32만 명의 저소득층 학생이 지원을

받았다.

저소득층 자녀와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에게 방과 후와 방학 중 안전한

보호․지도를 함으로써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방과 후 학교에서는

보육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초등보육교실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위주로 운영되며,저소득층 및 한

부모 가정자녀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초등보육프로그램은 가정과 같이 편안

하고,쾌적한 시설․설비로 리모델링한 초등학교의 교실에서 실시된다.교사

및 보육교사 자격증소지자,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인력들이 과제지도,놀이

지도,상담․소질개발,인성지도 등을 실시하며,교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과 연계하여 운영된다.

2008년 초등보육교실에 지원된 재정은 875억 원(시․도교육청 593억 원,

시․군․구 282억 원)이다.

대학생 멘토링(Mentoring)14)은 소외계층 초․중․고등학생(Mentee)들을

대학생(Mentor)들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교육지원프로그

램이다.대학생 멘토링은 소외계층학생에 대한 개별화 학습 및 인성지도를

통해 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06년 시범사업 실

시 후 2007년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13) 새터민: 북한 이탈주민, 즉 탈북자를 말한다. 통일부는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갖는 사람이라

는 뜻이다.

14) 멘토링(Mentoring): 다른 사람을 돕는 좋은 조언자, 상담자, 후원자를 멘토(Mentor)라 하고, 멘토의 

활동을 멘토링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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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멘토 1인이 소수의 멘티학생들과 관계를 형성하여,기초학습 및 교

과지도,특기․적성지도,진로 및 학교생활 상담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멘

토활동비는 횟수,시간,거리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지급하며,대학

교 연계하여 봉사학점 등을 인정한다.

<표 4-9>2008년 대학생 멘토링 현황 (단위:개,명,원)

운영학교 수 멘티 멘토 시간 당 활동비

2,110 38,461 11,427 13,986

출처:청소년백서(2009),p.292.

시․도교육청은 일반 멘토링과 귀향 멘토링을 실시한다.귀향 멘토링은 고

향을 떠나 타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방학 중 고향을 방문하여 후

배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대학생 멘토를 구하기 쉽

지 않은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실시된다.

2.방과 후 학교 재정영역의 문제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입소순위의 결정에 따라 자격을 줄 경우 차 상위계

층의 아동들과 일반 맞벌이 가정의 아동들이 이용하기에 어려운 상황 된다.

방과 후 학교의 재정지원은 각 기관의 주체와 관할 정부기관 및 지자체마다

서로 상이하고,저소득층 아동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아동의 권

리와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및 가족지원의 맥락에서 보면 재정지원의 규모

가 확대되어야 한다.

정부의 지원금부족과 낮은 보육료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운영

하는데 걸림돌이 되어 학부모와 아동의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농산어촌의 아동들이 도시지역의 아동들보다 다양한 방과 후 학교프로그

램을 이용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정책을 펼치는 것은 전시

행정의 일각일 뿐이다.모든 보호받아야 할 아동누구에게나 동등하게 혜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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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는 기본구조를 완벽하게 구축하고,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에 대처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3.방과 후 학교 재정영역의 개선방안

1)지원대상의 개선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입소순위의 결정에 따른 지원 대상을 ‘누구나’로 확

대하여 보편적인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정부의 지원은 대상과 지원금에

대한 기준이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농산어촌과 대도시와 같은 지역

간의 차별과 대도시의 경우 맞벌이부부의 경우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현

실과는 괴리가 포함되어 있다.

저소득층 아동의 선정기준의 완화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방과 후 학

교 프로그램의 보육서비스의 제공은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확

대 실시하여야 한다.아동의 사회적 보호는 국가의 책임이라 할 수 있지만

가족과 사회의 공동영역임을 상기할 때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하기 보다는

자원의 조정과 마련,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관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2)방과 후 학교 지원의 강화

국공립 방과 후 학교시설과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재정은 정부,

지방자치단체,보호자가 분담하고 있으나 개인이 주체로 운영되는 민간보육

시설과 가정보육시설 등은 전적으로 보호자의 보육료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재정지원의 강화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국공립 방과 후 학교시설의 경우 교사들의 인건비 등을 지원받고 있어 국

고보조시설은 민간보육시설에 비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민간보육시설

은 시장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규제를 받는 준공공기

관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정의 수지를 민간에 떠넘기게 되면 이용자

의 보육료부담에 불평등을 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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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간보육시설의 일부는 국공립으로 전환하고,방과 후 학교시설이 부

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 운영시설을 신축해야

한다.민간보육시설의 국공립보육시설로의 전환을 위한 평가를 선별하는 기

준의 마련 또한 요구된다.

제4절 전달영역

전달영역은 방과 후 학교정책의 주무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내용과 문제점을 찾고자 한다.

1.방과 후 학교의 전달체계

우리나라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3개 중앙정부의 5개 사업으로 대상자

의 연령대가 중복이 되고,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서비스나 프로그

램의 본질은 서로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담당하는 방

과 후 학교프로그램과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와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방과 후 교실,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어 정부의

소관부처가 다르지만 그 내용면에서 차별성이 없고,그 내용 또한 중복되고

있다.

2.방과 후 학교 전달영역의 문제점

방과 후 학교설치에 관해서 법적인 규정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방과 후

학교 효율적인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전담정부기관과 전달체계의 일원화를

통한 운영지침이 마련되어야 하지만,현재 각 기관마다 통일된 지침이 마련

되어 있지 않아 지역․기관․학교마다 서로 다른 여건 속에 운영되고 있다.

통일되지 않은 운영지침은 지역․학교별로 교사의 채용과 근무여건이 다

르고,이는 교사들의 불만의 요인이 되고 있다.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법

령이나 보육지침에 대한 해석이 일관성이 결여되어 혼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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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과중한 방과 후 학교의 업무는 분담을 하여도 책임져야할 업무는 많을

수밖에 없다.상급기관인 교육청에서는 수강료를 10% 더 걷어서 전담인력을

채용하는데..아이들의 한 달 수강료는 3만원 미만으로 학생 1명당 전담인력

채용할 수 있는 돈은 3,000원으로 100명이 수강해야 3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

온다.이에 대한 교육청의 답은 학교 내에서 업무분장을 통해 업무를 분산하

고,방과 후 학교 보조 인력을 채용 등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라고 답하고

있는 실정이다.

3.방과 후 학교 전달영역의 개선방안

1)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

중앙정부에서 지역의 방과 후 학교의 업무에 대하여 지시 감독하는 것은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

성 등에 맞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이는 중앙정

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체계의 법령이나 지침 등에 대한 해석에 차이를

보일 수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어 혼란이 예상되므로,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

체의 실무담당자들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이나 연수를 통해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정책입안 공무원들에 대한 현장교육 등을 통해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현장의 실무를 체험하는 계기를 통해 마인드를 바꿔주는 방안도

필요하다.또한 방과 후 학교,지역아동센터,방과 후 보육시설,청소년아카

데미,공부방 등의 기관들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협력

을 도모하고,나아가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요구된다.

2)정책의 일관성제고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은 복지,교육,취미와 같은 영역의 전문기관의 개입

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관 상호간의 연계와 협력을 구축하는 것이 정책을 일

관성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따라서 전달체계간의 연계와

협력을 위한 중심축을 형성할 수 있는 구심점을 지정하여 전문적인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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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에서 5개 사업으로 운영되는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은 현실적으로 방과 후 학교의 관리 및 제반 운영에 관련하

여 보건복지부를 전담행정기관으로 선정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

한다.방과 후 학교는 정규수업이후에 이뤄지는 학령기아동의 보호와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무료나 실비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사교육의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복지에 중심이 있기 때문이다.

<표 4-10>본 연구의 영역별 정책평가 개선방안

구 분 내용 문제점 개선방안

할당영역 누구에게 제공할 것인가? 대상의 중복.
통합된 단일화 법안마련.

보편적 복지서비스제공.

대책영역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프로그램의 중복.

프로그램전문 강사 부재.

각 부처의 공조강화.

프로그램전문 강사 양성 및 

처우개선.

수요자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재정영역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의 지원금 부족.

특정계층에 대한 지원.

기관마다 상이한 재정지원.

보편적 지원으로 확대.

민간시설의 지원강화.

민간시설의 국공립전환.

전달체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법적 근거 부재.

통일되지 않은 운영지침.

통합된 단일화 법안마련을 

통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

체의 역할 분담.

정책의 일관성제고.



- 65 -

제5장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

고,방과 후 학교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다원화되어있는 방과 후 학교와 적용대상,주관부처 등을 일원화하

기 위해서는 독립된 법안의 마련이 중요하다.본 연구에서 조사한 선진외

국의 경우에도 스웨덴과 미국은 교육법에 근거하여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

이 운영되고 있고,독일과 일본에서는 아동․청소년복지법에 근거하고 있

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유아보육법,아동복지법,청소년기본법 등에 근거하고

있어 다원화형태의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과 적용되는 기준 등으로 효율적

인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법안

의 마련을 통해 전담정부기관과 명칭의 통합,적용대상의 일관성확보 등이

요구된다.

둘째,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은 방과 후 학령기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

전한 육성을 위한 것으로 교육적인 접근보다는 복지에 우선한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선진외국의 경우 적용대상의 기준이 스웨덴(12세),

독일(14세),미국(18세),일본(12세)로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으나 모두 학

령기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다.우리나

라에서는 방과 후 교실(만6～8세),방과 후 학교(만6～17세)까지로 대상을

정하고 있으며,프로그램에 따라 적용대상의 기준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셋째,수요자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우수한 교사의 양성이 시행되어

야 한다.다원화되어 있는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 프로그램의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표준화 및 매뉴얼 보급,양질의 교사를 확

보 등이 이뤄져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정과 지역사회의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적 특성 등이 고려되어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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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교육 등이 한데 어우러져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방과 후 학교와 지

역사회,부모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방과 후 활동자원의 발굴과 지역

사회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원시스템이 요구된다.

방과 후 학교의 대상은 만6세부터 18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으로 연령

대에 맞는 보호와 교육을 위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전담교사를 확보하여야

한다.우수한 전담교사의 인력확보에 가장 어려운 요인을 사회적으로 인식

의 부족한 점과 처우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한 정책의 정비가 절실

히 요구되고 있다.

넷째,지역사회 내에서 방과 후 학교,지역아동센터,방과 후 보육교실,

청소년아카데미,공부방 등의 기관간의 연계성을 높여 관련 종사자들의 적

극적인 협조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이를 바탕으로 방과 후 학교정책을

담당하는 정부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으로 확대하여 정책의 수행 시 보다 발

전된 방과 후 학교의 모습으로 성장하여야 한다.

다섯째,방과 후 학교는 보편적 서비스를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사회적 빈곤층에 해당하는 요보호대상의 한계를 뛰어넘

어 모든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들 대상으로 실시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의

책임이 부모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전체에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끝으로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한 방과 후 학교시설의 확충과 충분한 재

정지원을 위한 확보가 필요하다.전국을 대상으로 시․군․구별 방과 후

아동의 실태조사와 현황 등을 조사하여 통계에 의한 읍․면․동단위에 방

과 후 보호와 교육,취미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방과 후 학교를 확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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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tudyontheEvaluationoftheAfter-SchoolPolicyinthe

ElementarySchool

Kwon,Jung-Sook

MajorinSocialWelfare

DepartmentofSocialWelfare

GraduateSchoolofPublicAdministration

HansungUniversity

Even theinitialresponsibility ofbreeding up thechildren under

schoolageafterschoolliesontheirparents,itistheroleofmodern

countrytosetup policyandprovideserviceforthem underthenational

and socialresponsibility. The reality ofself-protection forprimary

students has been estimated around 24∼33% in the early 1990,and

around35∼40% ofchildrenindual-incomefamilyarefacedtospend3∼

7hoursalonewithoutparents'protection afterschool(Park,Yoonjoo,

2003:10),70% ofelementarystudentsareattendingprivateinstituteafter

schoolaccording to thesurvey forreality ofnationalchild-careand

educationof2004(2005).

Currently various types of child program after school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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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ing throughmanyinstitutionssuchas'AfterSchool'bythe

Ministry of Education & Science Technology (MEST),'Teenagers

Academy' by the Ministry ofGender Equality & Family (MGEF),

'CommunityChildCenter','Care-Facilityforbabyandinfant(Houseof

Child-care)'bytheMinistryofHealth& Welfare(MW),andthoseare

categorizedintoapublicsubsidyfacility,andacivilcare-facilitybased

on the financialsupport. Implementation withoutintegrated related

regulationsnorsupervisingauthorityisnotonlysystematic,butalsolack

ofconsistencyduetotheimplementationof similarprogramsinvarious

standards,andbringinglotsofconfusioninchoicetothebeneficiary.

AfterSchoolmaymeanvarioustermsinmixsuchasEducational

ActivityAfterSchool,AfterSchoolClass,AfterSchoolProgram,After

SchoolCare,AfterSchoolGuidance,AfterSchoolService,AfterSchool

ChildProtection,andAfterSchoolChildNurturingSupport,Ihaveused

unifiedterminologyof'AfterSchool'inthisstudy. Themethodofthis

study hasbeencarriedoutthroughthestudyofdocumentary records

selectedfrom thevariousstatisticaldata,publication,research reports,

and preceding scientific treatise of government,as I have chosen

documentaryaccess.

InChapter1Introduction,Ihavepresentedthepurpose,scopeand

methodofthestudy,InChapter2,Ihavepresentedtheconcept,legal

groundof AfterSchool,InChapter3,Ihavecomposedthemodelof

criteria forpolicy evaluation through thecomparison ofthewaysof

program operation ofAfter Schoolin foreign counties,and thereby

suggestionstoourcountry.

InChapter4,Ihaveexaminedthepresentsituationandthepointat



- 72 -

issueofpolicyfor AfterSchoolinelementaryschoolusingmatrixof

analysis ofGilbertand Specht. In Chapter 5 Conclusion,Ihave

presented the ways ofimprovementon After Schoolpolicy in the

elementary schoolin our country. 1st,preparation of independent

regulationsinrelationtotheAfterSchoolisnecessary. Second,asthe

careshould begiven priority in AfterSchoolpolicy ratherthan the

educationalapproach,itismostappropriatethattheMW willundertake

the charge. Third,itis necessary to implementvarious programs

targetingmainlybeneficiaryandcultivationofexcellentteachers.4th,the

connectivityamongtheAfterSchool,CommunityChild-CareCenter,After

School Care Class,Teenagers Academy,and Study Room in the

communitywiththeauthorityshouldbeincreased. 5th,universalservice

shouldbeprovidedtothechildrenunderschoolageandteenagers. 6th,

itisnecessarytoexpandtheAfterSchoolfacilitywithconsiderationof

thepeculiarityofthedistrictandtosecurefinancialsupportas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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